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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제 목

 사물통신망 인증제도 도입 타당성 검증 및 파급효과 분석

 (A Study for validation and impact analysis of M2M certification introduction)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정보통신 기술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통신망, 단말기, 소프트웨어, 서비

스, 콘텐츠 등이 서로 영향을 주는 다양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분야 비즈니스 창출

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물정보의 폭발적 증가와 사물지능통신망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모바일 트래픽의

급속한 증가(사물정보 이용 어플 확대 등)와 방송통신망을 활용한 사물정보 모니터링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999년부터 구내통신 선로설비 고도화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초고속정

보통신건물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지금까지 7,254건 3,764,000세대에 인증을 부여하는

등 사실상 구내통신 선로설비 분야에서 표준으로 정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프라 분야에서는 고도화 촉진에는 기여하였지만 각 분야별이나 구축 주체

별로 제각기 설치되는 장치 간 상호 연계성 미확보에 따른 투자비 중복 요소가 발생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유비쿼터스 사회가 본격화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 전반

에 걸쳐 자동화된 장비 간 통신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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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물지능통신(M2M) 산업 활성화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표준 가이드라인

및 구축 공법 등이 반영된 사물지능통신 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기존 국내 인증제도와 차별성 있는 사물지능통신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그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동 산업에 미칠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사물지능통신 기반의 전략적

구축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사물지능통신(M2M)은 기기 및 사물간의 통신을 의미하는데 센서를 통한 단순 모니터

링에서 고장 및 사고감지, 자산관리, 고객 Usage 정보 등 인간에게 유용한 정보와 서

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분야에 국한된 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혹은 최소개입) 상태에서 기기 및 사물간에 일어나는 통신

(IEEE, EISI)이며, 통신과 IT기술을 결합하여 원격지의 기기·사람·환경 등의 상태 정

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제반 솔루션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통한 인

증제도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등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며, 기존 국내·외 인프라

또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 종류를 선행 연구하고 이에 대한 특·장점을

분석하여 새로운 인증제도 제정에 적극반영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연구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KCC)은 물론 M2M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통신사업자, 장비 제조사업자, 서비스 개발사업자, 연구기관, 학

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유기적인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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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첫째로, 녹색인증제도,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지능형

건축물인증제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및 설비 기준에 관한 고시 등 국내·외

유사인증제도와 관련 법제도에 대한 동향조사 및 분석를 통하여 사물지능통신(M2M) 

인증제도 제정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로, 주요 M2M 서비스인 원격검침(가스·수도·전력미터), 원격제어(기기·가전제

어, 주차장관리), 운행관리(트랙·택시, 도난 방지), 원격감시(비닐하우스관리·보안), 

배송관리(배송추척, 국제물류) 등 유·무선통신과 인프라, 서비스, 장비분야 등을 통한

현황과‘10년 KCC가 M2M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도심 사물지능통신 체감서비스(서울

시), 녹색도시 통합관제 시스템(강릉시), 기상정보 수집체계 효율성 검증(기상청) 등 결

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M2M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로, 통신사업자, 장비 제조사업자, 서비스 개발사업자, 연구기관, 학계 등 M2M 

관련분야 전문가들에게 설문 활용을 통하여 사물지능통신(M2M) 인증제도 도입에 따

른 타당성과 파급효과 분석을 하였습니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방송통신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따른 사물지능통신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KCC에서는 “사물지능통신 기반구축 기본계획

(2010.4월)”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원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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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관련 정책 추진에 사물지능통신(M2M) 인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 수행을 통해 기존에 KCC에서 시행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

증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사물지능통신 산업 활성화 및 구축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해결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업자(건설사, 통신사업자 등)별로 제각기 추진되고 있는 사물지능통신

사업 표준화 및 구축 가이드라인 작업을 위한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

로 예상된다.

6. 기대효과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및 소프트웨어 강국인 동시에 가장 빠르게 정보사회

로 진입한 국가이므로, 사물지능통신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좋은 여건은 사물지능통신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회를

변모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사물지능통신관련 잠재 수요가 있다는 것은 확인되었지만, 

민간분야에서 섣불리 투자를 계획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아직 확실한 성공 모델을 제

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제도화를

통한 사물지능통신 산업 투자를 유도하여야 한다.

사물지능통신의 다양한 응용 분야중 특히, 지능형 홈네트워크 분야에 인증제도 도입

을 통해 사물지능통신 산업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지능

형 홈네트워크 분야는 타산업과의 전⦁후방 연관 파급효과가 크고, u-City/u-Health 등

을 이루기 위한 필수기반으로 응용범위가 무한한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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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Title

A Study for validation and impact analysis of M2M certification introduction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rapidly changing paradigms as

networks, terminals, software, services, content, and influence a variety of areas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nvergence services are expected to generate

business. The explosion of machine information, and a surge in demand for M2M

networks and the rapid increase in mobile traffic (Smart phone applications are

expanded by use of machine information), and machine information monitoring

utilizing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network are expected to increase demand.

However, the contribution to the infrastructure sector to promote the advancement,

but for each subject in each sector and to build a device that is installed between each

interconnection occurs, do not seem to duplicate elements in investment that is the

reality. The government in 1999 to promote advancement premises communication line

facilities to induce the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for high speed data communication

performed 3,764,000 households so far, 7,254 cases, including authorization to grant de

facto standard in premises communication line facilities have been sett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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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the ubiquitous society in earnest as the society in order to provide a

wide range of services across the communication between automated equipment is

widely used, and the new threats posed by the community are.

Therefore, for the M2M industries to induce activation promotes, M2M certification

that reflect standards-guideline and construction-method is required. For differentiated

national certification system to help the existing certification system, through the

validation and impact analysis of M2M certification introduction in advance in the same

industry M2M-based strategic plan can be utilized to build.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M2M between the device and the machine which stands for simple monitoring with

sensor in failures and accidents detection, asset management, customer usage

information, etc. Because it provides useful information and services, any particular

field of industry can not be. People do not intervene (or minimum intervention)

communication takes place between the device and machine (IEEE, EISI), and a

combination of communications and IT technologies in remote locations, such as

equipment and people and the environment in order to verify the status information to

connect solution is talking.

Thus, the various opinions from all walks of life must be preceded by the

convergence process is essential, and it applies to and through the certification system

etc. carefully review the coverage, and the existing international and domestic

infrastructure or services that target the type of authentication schemes and previous

studies the advantage of this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reflected in the new

certification scheme will need to be en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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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earch of the effective promotion to competent authorities (KCC), as well as

M2M business to promote, or are planning operators, equipment providers, service

development, business, research institutions, academia and other relevant professionals

to target expert advisory committee business and operating an organic cooperative

system has been established.

4. Research Results

 

First, green certification system, certification system for high-spe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buildings,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s, intelligent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s, intelligent home network equipment and facilities based on the

Accreditation Notice, etc. to help domestic and foreign similar trends in research and

analysis related to the legal system things through M2M has established a certification

system measures instituted.

Second, a major M2M telemetry service (gas, water, electricity meters), remote control

(devices, home appliances control, car park management), and operation management

(track, taxi, anti-theft), and remote monitoring (greenhouses, maintenance and security).

Delivery management and infrastructure, including wired and wireless communications,

services, equipment status and through the field in 2010 year and M2M demonstration

projects selected by the KCC like things downtown service (Seoul), Green city Unified

control System (Gangneung), weather collection system efficiency verification (KMA),

and a careful analysis of the results for the activation of the M2M industry solution has

been presented.

Third, carriers, equipment providers, service development, business, research

institutions, academia, experts, and survey the field of M2M-related things, throug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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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M2M introduced the certification according to the feasibility and impact analysis found.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M2M to transform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intelligence communications

paradigm is expected to be the coming of age in various areas to prepare a variety of

services are in a situation. This effectively to cope KCC a "M2M to build the basic plan

(2010.4 May)," establish and enforce, and the peopl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nvergence services seamlessly available to lay the foundation for

policies to promote things, M2M certification system can be used.

In addition, by performing this study, conducted at the existing KCC and the

development of high-spe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buildings seeking

certification systems, and M2M enable the related industry to promote and encourage

building and advocacy for effective solutions to be established can.

First of all businesses (construction companies, carriers, etc.) each being driven by

standardization and building in M2M business research guidelines serve as a basis for

action can be expected.

6. Expectations

Korea, the world's leading Internet and software strong countries simultaneously

entered into the information society the fastest, so that things can lead to intelligent

communication in good condition that you can already have. Good condition so the

M2M to a new paradigm of communication to transform the society will act as a

driving force, which live in the information society is expected to serve as a useful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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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now our country for M2M have been identified that there is potential demand,

the private sector does not have plans to invest in a mistake. This is determined

because there was still a successful model is obscure To overcome thi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government investment in the industry through the M2M to be

induced.

In a variety of applications in M2M, especially in the field of intelligent home

network through the introduction of certification systems to accelerate the development

things as intelligence communications industry is judged. Field of intelligent home

network, a large ripple effect associated with other industries. u-City/u-Health areas of

M2M applications based on the essential areas of the range is infinite.



- 6 -

1 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배경

 최근 전 세계적으로 통신시장에서 M2M(Machine to Machine)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

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동통신 사업자 3사는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및 기업대상 서비스에서 M2M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M2M을 “사물지능

통신”으로 명명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법률 정비에 나서고 있

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세계 최고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도 잠시 정체상태에 있는

국내통신 시장의 돌파구로 사물지능통신(M2M)이 거론된다. 사업자들이 인프라를 만드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M2M 사업을 국내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

겠다.”고 밝힌 바 있다.(전자신문, 2010.12.13일자 11면)

이는 기존 통신업체들이 선점한 시장 서비스가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과 특화

된 요금제를 무기로 기업 고객과 개인 고객을 함께 공략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방통위에서 10대 유망 방송통신 서비스에 사물통신을 채택하고 공공분야에 시

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민간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실제 생활에 적용해 관련 업체들이 이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사물지능통신을 업체들의 본격적인 매출로 잇기 위해 관련법 정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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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밟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확산으로 단말가격 인하가 시장 논리에 따라 일어나면 소

비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법적 뒷받침도 꼭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 국내외 표준화 단

체와 연계해 해외 시장을 선점하는 데도 힘을 쏟겠다고 밝힌 바 있다.

ETRI 만물지능통신 TFT에서는, 탈 통신 미래 구상을 위한 만물지능통신 방향에 대해

탈 통신은 Smart Phone 혁명은 탈 통신 혁명으로 가는 신호탄이며 이는 만물지능통신

망의 전략적 구축과 활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고

또한, 만물지능통신에 대한 환경진단에서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M2M(Machine to Machine)은 IOT(Internet of Things)를 거쳐 탈 통신(만물지능통신)은 완

성되며, 사람 + 기계 + 사물간의 지혜통신이 바로 만물지능통신의 개념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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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만물지능통신 개념

자료 : ETRI 만지통 TFT 발표자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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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M이 이처럼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통신사업자와 서비스 사업자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뿐 아니라, 각국 정부의 정책과 기술환경이 M2M 활성화에 유리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통신사업자의 경우, 기존 휴대폰 시장이 포화되고 ARPU가 정체되면서 데이터

매출 증가를 위한 새로운 수요 발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과 특히, 탈 통신 영

역에서의 신규 사업발굴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M2M이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M2M 서비스 제공업체나 도입기업의 경우, 비용절감을 통한 업무 효율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과 기존 사업의 고부가 가치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M2M 서비스의 확산을 뒷받

침하고 있으며 굴뚝 산업의 경우 M2M을 통해 신규 컨버전스 사업을 제공함으로써 새로

운 수익원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M2M 산업에 대하여 세계 각국 정부는 사회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기업은 경

쟁력 강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Telco에게는 네트워크 활용도 제고 및 신규 서비

스를 통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Smart & Green 환경 구현 및 기업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

며, 유럽의 경우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2020년까지 스마트 미터 도입을 의무화 하고 있

고, 미국은 Grid 2020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까지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 25억 달러를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원격진료, 지진감시, 방범 등 사회 안정성 향상을 제고하

고 탄소배출 센서개발 및 확산을 통한 저탄소 실현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사회안전·환경 및 녹색성장을 위해 M2M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방통

위에서는 신성장동력을 위한 10대 미래 서비스로 M2M을 포함하고 R&D 등에 집중 투

자할 계획이며, 지경부에서는 국가전력망 지능화 정책 실현을 위해 스마트그리드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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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기해 신규서비스 창출 수단으로 M2M을

채택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M2M 도입 목적을 살펴보면, 경쟁력 강화(63%), 신규 수익원

창출(57%), 운용 효율화(50%), 비용절감(48%) 등이다. (Source : Beecham Research 

'Adopter Survey', '08.10)

통신사업자의 경우, 네트워크 활용도를 제고하고 신규 서비스 창출 기회로 인식하고

있고 과거 M2M은 작은 시장규모, 높은 단말 단가 등의 이유로 사업자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적었지만, 최근 M2M 적용범위 확장에 따라, 휴대폰 외 네트워크 접속

이 가능한 단말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원을 다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

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현재 명확한 사업 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는 WiBro의 수익원을

발굴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내 M2M 시장은 현재 B2B/G 중심의 초기시장으로 2009년 기준으로 1조 4천억원 규

모이며 시설물관리, 텔레메틱스 등 솔루션 및 정보서비스 시장이 9,500억원으로 가장 크

며, 네트워크는 2,100억원 규모로 15% 수준이다.

[그림 1-2] 국내 M2M 시장구성(‘09) [그림1-3]국내M2M 분야별시장규모및비중

자료: 국내 M2M 관련 시장 규모 언론 자료

및 Beecham Research(2008. 7) M2M 

전망자료 재구성

자료 : 국내 M2M 관련 시장 규모 언론 자료

및 KT관련 사업매출 집계(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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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2M 응용 영역별 시장규모는 시설물관리, 텔레메틱스 등 솔루션 중심의 시장이 전

체의 87% 현재 M2M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중심의 시장은 13% 

수준으로 아직 시장에서의 비중은 크지 않다.

M2M 시장은 무선 네트워크, 통신 모듈 및 센서 보급 확산으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

으며, 특히 비용 및 성능 모두 우수한 WiFi 등의 대체 네트워크 도입으로 확산이 더욱

촉진되고 있고,

M2M 인프라 확산을 위하여 무선 네트워크의 커버리지 및 안정적 품질 등을 확보하고

통신 모듈들의 가격하락, 센서 가격 하락 및 시장 활성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WiFi 기반 M2M 사례 확산은 이동통신 대비 용량, 가격 경쟁력 있는 WiFi 기반 M2M 

확산을 위하여 현재 주로 이동통신기반 소량데이터 M2M 서비스 구현과 사물 수 증가로

대역폭의 확대, 인프라 구축비용 부담, 국내외에서 WiFi 기반 교통정보, 수자원 관리 등

M2M을 도입하고 있다.

산업시설에서 차량, 사람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스마트 미터/자동차 통신장착 의

무화 등으로 M2M 서비스가 Mass 시장으로 확산됨에 따라 본격적 성장이 시작되고 있

으며, 초기에는 전력/가스, 기계 등 고정된 산업시설에 주로 적용되었으나, 점차 차량/사

람 등 이동형 개체에 대한 적용이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다.

해외에서는 전기/가스 등 스마트미터 및 자동차 통신모듈장착 의무화 등으로 B2C 시

장이 확산되고 있다.

    



- 12 -

[그림 1-4] M2M 서비스유형및대방향 [그림 1-5] M2M 서비스발전단계및국가별수준

자료 : Atlas(2009. 5)  자료 : Yankee Group(2008. 7)

국내 M2M 시장은 가구별 전기/수도/가스검침 및 자동차 대상 텔레메틱스를 중심으로

최대 26조원 수준의 시장으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6] 국내 M2M 시장 성장전망및 주요시장

주) * DID : Digital Information Display

자료 : IDATE, Beecham('09) 자료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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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2M 시장 선점을 위한 사업자들의 영역 확장이 시작되고 있으며, Telco는 네트워크, 

공공기관/제조사는 산업지배력, SI는 IT 시스템의 강점을 활용을 통해 사업전개가 예상된

다

[그림 1-7] M2M Value Chain내 주요사업자

시장 초기 소극적이었던 Telco가 본격적으로 시장 진입 및 포지션 다변화 중인 한편

M2M 전문 사업자와 Telco 간의 파트너쉽 확대도 예상되고 있다.

[그림 1-8] 해외 Telco 사업자 M2M 사업 동향

자료: 삼성전자 M2M 산업 및 표준화 동향(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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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보통신 기술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통신망, 단말기, 소프트웨어, 서비스, 

콘텐츠 등이 서로 영향을 주는 등 다양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분야 비즈니스 창출이

예상되고

사물정보의 폭발적 증가와 사물지능통신망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모바일 트래픽의

급속한 증가(사물정보 이용 어플 확대 등)와 방송통신망을 활용한 사물정보 모니터링

수요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1999년부터 구내통신 선로설비 고도화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초고속정

보통신건물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지금까지 7,254건 3,764,000세대에 인증을 부여하는 등

사실상 구내통신 선로설비 분야에서 표준으로 정착하였다.

그러나, 인프라 분야에서는 고도화 촉진에는 기여하였지만 각 분야별이나 구축 주체

별로 제각기 설치되는 장치 간 상호 연계성 미확보에 따른 투자비 중복 요소가 발생하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유비쿼터스 사회가 본격화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 전반

에 걸쳐 자동화된 장비 간 통신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의 새로운 위

협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사물지능통신(M2M) 산업 활성화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표준 가이드라인 및

구축 공법 등이 반영된 사물지능통신 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기존 국내 인증제도와 차별성 있는 사물지능통신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그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동 산업에 미칠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지능통신 기반의 전략적 구축계

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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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C에서는 2010. 4월, 미래 방송통신 융합 초일류 ICT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2012년

까지 세계 최고의 사물지능통신 기반구축을 목표로 사물통신 기반구축 기본계획을 수립

한 바 있으며,

기반구축 분야에서 사물지능통신 공공망·공중망·선도망 등을 구축하고 서비스 활성

화 분야에서는 공공분야 선도 서비스모델 발굴 및 민간분야 사물지능통신 응용서비스

확산지원 등을 위하여 세부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또한, 표준모델을 확립하고 핵심기술 개발, 표준화 지원 강화 등 기술개발 목표를 선

정하였고, 식별체계 도입 및 정보자원 관리체계 구축·정보보호체계 마련·도입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물지능통신 기반구축 협력체계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M2M 확산환

경 조성 목표도 정하였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추진하고 방송통신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중복투자를 최소화하여 공공분야 선도 수요창출 후 민간으로 확산함으로써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국산기술 기반 연구개발에 전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정부에서는 구내통신 선로설비의 고도화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1999. 4월부터 시행

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에서는 건축물 인프라 위주로 운영하여 해당 분

야 표준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나,

정보통신 기술발전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어 인프라 위주의 인증제도는 한계를 가지

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입주자에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이용기회는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 인프라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안을 착안하여 새로운 서비스 분야를 포함할 수 있는 효과적인 M2M 인증제도 제

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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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방법

1. 연구목표

본 연구과제는 다양한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기반 조성을 통한 사물지

능통신(M2M) 구축을 촉진·유도하고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지원하기 위

함뿐만 아니라, 또한 표준 가이드라인 및 구축 공법 등을 제시하기 위해 사물지능통신

인증제도 도입에 필요한 타당성 검증 및 산업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동 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 내용

1) 국내·외 인증제도, 관련 법제도에 대한 동향조사 및 분석

- 녹색인증제도,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및 설비 기준에 관한 고시 등

2) 국내·외 M2M서비스 현황 분석

※ 주요 M2M 서비스 : 원격검침(가스·수도·전력미터), 원격제어(기기·가전제어, 주

차장관리), 운행관리(트랙·택시, 도난 방지), 원격감시(비닐하우스관리·보안), 배송

관리(배송추척, 국제물류) 등 유·무선통신과 인프라, 서비스, 장비분야 등

3) 사물지능통신(M2M) 인증제도 제정방안(안) 검토

 - 인증제도 적용대상에 대한 분류 체계화를 통한 심사기준 마련

    · 건축물 종류에 대한 분류 ➙ 신축·기축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기타 시설(설

비) 등

    · 시공주체에 대한 분류 ➙ 통신사업자, 건설사(시공사·시행사), 건물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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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주체에 대한 분류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통신사업자, 건설사, 건

물주, 기타 등

   - 인증제도 제정을 위한 적용범위 및 심사기준(안) 마련

    · 유·무선통신 인프라 또는 공공·사설 서비스, 각종 전산·통신 장비, 플랫폼, 

단말기

    · 통신 및 장비 간에 상호 연계성 확보방안 등

4) 사물지능통신(M2M)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3. 연구체계 및 방법

1) 추진체계

본 연구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수적으로 선

행하였고, 이를 통한 인증제도 적용대상 및 범위 등이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 통신사업자, 서비스 개발사업자, 장비 제조업체, 연구기관, 법제도 관련 전문가 등

이 참여하는 대승적 차원의 전문가 연구반 구성·운영

  - 국내 유사 인증제도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인증제도 발전방안

의견수렴하고 국외 인증제도 운영 동향을 조사 분석

또한, 본 연구과제의 관리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KCC) 및 전담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

파진흥원(KCA)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연구진행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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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 추진 체계도 >

 <기관별(전문가 연구반 및 기타 유관기관 등)역할>    

기관명 주 요 역 할 비 고

방송통신위원회(KCC)  ú 연구과제 진행관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ú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사업관리 및 평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

 ú 연구과제 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관리기관)

 ú 연구과제 추진 상황보고(주관기관)

  - 월별 및 수시보고(KCC 지능통신망팀)

 ú 연구 진행 총괄관리

  -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보고

전문가 연구반

 ú 국내·외유사인증제도동향조사및분석자문

 ú 사물지능통신 인증제도 도입 타당성 검증 

  및 산업적 파급효과 분석 지원 등

초고속정보통신

인증위원회

 ú 사물지능통신 인증업무 처리지침 제정 및

   인증 심사기준 제정방안 자문

이해관계자

(유사 인증제도 운영기관)

 ú 사물지능통신 인증제도 제정(안) 및 도입

  타당성 검증·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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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기존에 국내에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인증제도는 특성상 인프라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방송통신 기술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새로운 패러다

임에 대처할 수 있는 사물지능통신(M2M) 인증제도 도입을 위하여

사물지능통신(M2M) 산업에 연관되는 통신 사업자, 건설사, 서비스 개발업체, 장비 제

조업체 등 이해관계 집단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인증제도 제정(안)을 마

련하였고, 

또한, 주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을 충분히 수렴·협의하고 사물지능통신 인

증제도의 도입에 따른 타당성 검증 및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산업 활성화에 기여부분을

최대한 고려하였다.

 o 국내·외 유사 인증제도에 대한 동향조사 및 분석

   - 국내·외 유사 인증제도에 대한 동향조사·벤치마킹·문헌조사 등 실시

   -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으로부터 의견수렴을 위하여 워크샵·세미나 개최(월 1회

이상)

   - 전문가 워크샵·세미나 개최 결과를 주관기관(방송통신위원회)과 수시 업무협의

등

 o 사물지능통신 인증제도 제정에 따른 타당성 검증 및 파급효과 분석

   - 사물지능통신 인증제도 제정(안) 및 심사기준에 대한 의견수렴

     (국내 유사 인증제도 시행기관 및 이해관계 집단 대상)

   - 사물지능통신 인증제도 제정에 따른 타당성 검증 및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전문

가 워크샵·세미나 개최(월 1회 이상)

   - 타당성 검증 및 파급효과 분석 결과에 대한 주관기관(방송통신위원회)과 수시

업무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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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협력팀 구성 및 운영내용

<연구협력팀 구성>     

역할구분 소속 직위 성명

비고

(해당분야 경력, 

전공분야 등)

총괄책임자 KAIT 원장 류 재 만

방통위 담당관 KCC 서기관 김 배 억 당연직

전담기관 KCA 당연직

전문가 광운대학교 교 수 김 신 곤 경영정보

" 한양대학교 교 수 정 석 균 경제학

" ETRI 팀 장 김 형 준
사물지능통신포럼

분과장

" 포스데이타 팀 장 엄 기 복
사물지능통신포럼

분과위원

" u도시협회 실 장 권 준 철 u-City

합 계 총 : 8명

<연구협력팀 운영 내용> 

개최(예정)시기 주요내용(목적) 비고

매월
 ú 연구 진행 상황에 대한 주관기관 보고

 ú 연구 진행방향 협의 및 추진일정 협의 등

매월  ú 전문가 연구반 회의개최

수시

 ú 연구과제 수행방향 등에 관한 주관기관 업무협의

 ú 전문가 연구반 워크샵, 세미나 등 개최

 ú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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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내 용

추 진 일 정

2011년

  4월

2011년

  5월

2011년

  6월

2011년

  7월

2011년

  8월

2011년

  9월

2011년

 10월

2011년

 11월

2011년

 12월

o 연구과제 수행계획 수립

 - 연구범위 협의(KCC)

 - 위원회및협의회구성

 - 사업계획 확정

o 국내·외 유사 인증제도 조사

 - 조사계획 수립

 - 이해관계기관 면담

 - 인증 동향·현황 조사

 - 조사결과 분석

o 인증제도 제정방안 연구

 - 적용대상·범위에 대한 의견 수렴

(면담조사병행) 및 구내통신환경 현장

조사

 - 세부 심사기준 검토

 - 전문가 세미나 개최(의견수렴)

 - 사물지능통신 인증제도

   제정(안) 마련

o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타당성 검증

및 파급효과 분석

 - 유사사례 조사·분석

 - 인증제도 도입 타당성 검증

 - 이해관계기관 의견수렴

 - 인증제도 도입 파급효과 분석

o 연구결과보고서 작성

주요 월별 수행결과

(보고서, 논문 등의 제목과 같은 실적

물 포함)

사업계

획

위원회

및 협

의회

명단

조 사  

및

면 담

계획

이해관

계자

의견수

렴

결과

구내통

신환경

현장

조사결

과

인증현

황

조사결

과

타당성

검증

방 안

(안)

의견수

렴

결과

심사기

준(안)

인증제

도 현

황조사

및 분

석

결과

타당성

검증결

과

파급효

과분석

결과

연구결

과

보고서

4) 연구 추진내용

<전체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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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스톤 명 주요 추진내용
달성

시점
주요 결과물

국내·외

인증제도

현황조사 및

분석

o 국내외 유사 인증제도 조사계획 확정

o 사물지능통신 인증제도 동향조사 및 분석

o 사물지능통신 인증제도 제정(안) 마련

5월

8월

11월

조사계획서

조사 및 분석결과

사물지능통신 인증제도

제정(안)

사물지능통신

인증제도 도입

타당성 검증

및 파급효과

분석

o 유사 사례에 대한 동향조사 및 분석

o 사물지능통신 인증제도 도입 타당성 검증

o 사물지능통신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파급

  효과 분석

6월

9월

11월

동향조사 및 분석결과

인증제도 도입 타당성

검증결과

인증제도 도입

파급효과 분석결과

<주요마일스톤 추진내용>

  

5) 연구 결과물

   o 사물지능통신 인증제도 제정(안)

   o 사물지능통신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타당성 검증 및 파급효과 분석결과 등

 

6) 연구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정책활용 가능성

방송통신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따른 사물지능통신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

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KCC에서는 “사물지능통신 기반구축 기본계획(2010.4월)”을 수립하

여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관련 정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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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사회적 기여도

구내통신 인프라 고도화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통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원

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설비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등 자율경쟁체계 확립에

기여가 예상된다.

다. 연구결과 활용방안

본 연구 수행을 통해 기존에 KCC에서 시행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사물지능통신 산업 활성화 및 구축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효율적

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고, 사업자(건설사, 통신사업자 등)별로 제각기 추진되고 있는 사

물지능통신 사업 표준화 및 구축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한 중복투자 방지에 활용할

수 있다.

라. 관련분야 예상파급효과

국내에서는 이미 건축물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특별한 성장

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인증제도 상호간 중복성이 많아 발생하는 상황이다. 따

라서, 사물지능통신 인증제도는 인프라 고도화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99. 4월부터 시

행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와 최대한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건축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사인증제도의 경우 사물지능통신

인증제도 도입으로 기존 인증제도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미래 다양한 방송통

신 융합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대적 피해는 인정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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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제1절 M2M 개요

서론에서 서술한 본 연구의 개요에 따라, 본 장에서는 M2M(사물지능통신)이란 무엇인

지 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국내 및 국외의 관련 산업과 관련 참여자들의 추진 현

황 및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M2M의 개념 및 정의

다수의 관련 자료를 통해 살펴볼 때, M2M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발표 기관, 발표시점

및 관점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큰 차이없이 거의 비슷함을 볼 수

있다. 다만, 개념이 소개된 초창기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관련 산업의 발전과 M2M 시

장 참여자들의 확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와 그에 따른 새로운 단말기기들이 출

현하면서 그 개념의 범위는 대체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M2M의 개념에 대한

주요 기관별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람이 개입하지 않거나 또는 최소한으로 개입된 상태에서 각종 기기 또는 사물간

에 발생하는 통신 - 미국 전기전자학회(IEEE) / 유럽 통신표준협회(ETSI)

▹ 사람 또는 지능화된 기기가 방송통신망을 통하여 사물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물을

제어하기 위한 통신 - 국내 사물지능통신포럼

▹ 통신․ 방송․ 인터넷 인프라를 인간 대 사물, 사물 대 사물간 영역으로 확대․연계하

여 사물을 통해 지능적으로 정보를 수집, 가공, 처리하여 상호 전달하는 서비스 -  

방송통신위원회

위와 같은 개념의 정의를 살펴보면, M2M 개념의 태동 초기에는 사람의 개입을 최소

화한 기기간의 통신으로 국한하여 정의하다가, 다양한 사용자 단말기와 서비스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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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기기와 사람간의 통신도 포함하는 형태로 그 포함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을 볼 수 있다.

한편, OVUM은 M2M 개념의 범위를 크게 나누어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좁은 의미의 개념에서는 중앙 서버에서 모니터링과 제어가 가능한 원격

기기간의 통신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소비자 단말 기기들이 인터넷 등을 통한 네트워

크 연결이 가능하고, 특히 특정 통신 사업자에 종속되지 않는 다양한 단말기기(예, 

e-book 리더기, 위성 내비게이션, Connected-Camera, 디지털 사진 프레임 등)들이 속속

출현하면서, 넓은 의미의 개념에서는 독자적인 통신기능을 가진 소비자 단말 기기들을

활용한 제반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그림 2-1]  방송 통신 패러다임의 변화

 자료: KCC 사물지능통신기반 구축 기본계획(2010)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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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용분야

자동차 차량제어, 자동 비상 콜, 차량 도난 방지, 운임 지불 등의 텔레매틱스

원격 검침
가스, 물, 전기 등 사용량의 원격 검침, 고객관리, 수요 관리, 실시간 과

금 등

물류/유통/금융

물류관리 시스템

ATM을 통한 금융 시스템, POS 시스템을 통한 은행, 카드사 등의 휴대폰

결제 솔루션, 택배 서비스나 배달 서비스

보안/관제
무선 보안 시스템, CCTV 등 감시 카메라를 활용한 보안,

위치 추적 시스템을 통한 사물 및 사람 추적

의료 u-헬스 관련 산업, 혈압, 당뇨 등 개인 건강 체크 솔루션

자산 관리 자동 판매기, 복사기, 디스플레이 기기에 대한 원격 관리

2. 주요 서비스 유형 및 형태

M2M 서비스의 대표적인 유형과 형태는 초기의 기업형 서비스로부터 시작되어 최근에

는 일반 소비자형 서비스로 발전해왔다. 즉, 초기에는 텔레매틱스, 원격검침, 위치추적, 

POS(Point of Sales) 시스템 등 서비스의 주요 제공자 및 사용자가 기업들이 대부분이었

으나, 네트워크와 사용자 단말기기와 어플리케이션의 발전에 따라 u-헬스, e-book, 스마

트 홈 등 소비자들이 각자의 단말기기를 통해 사용하는 형태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현

재 이러한 서비스들은 각각의 분리된 개별 시장, 즉 Vertical Market을 형성하고 있는데, 

현재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의 유형으로는 텔레매틱스, 원격검침, 물류․유통, 

보안․관제, 의료, 자산 관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표 2-1> M2M의 대표적 서비스 유형 및 내용

자료: KISDI, M2M 시장동향 및 통신사 사업전략 분석(20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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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 규모 및 전망

1) 세계 시장

ABI Research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의 이동통신망을 통한 M2M 단말 기기의 접속

건수가 2009년에 약 5천 7백만 건 수준에서 2015년에는 2억 건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규모가 가장 큰 서비스는 텔레매틱스와 원격 검침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에 73%에서 2015년에

는 77%로서, 전체 서비스 시장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Mogan Keegan은 각 시장 참여자별로 분류하여 전 세계 M2M 시장을 전망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Connected 단말의 지속적인 출시로 인해 M2M 단말기가 2009년에

1억 1천만 대 수준에서 2013년에는 4억 2천만 대로 연평균 약 40%의 성장률로서 급속

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칩․모듈 시장과 서비스 시장에 대해서는 연평균

약 10%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서비스 시장은 B2C 시장 규

모가 B2B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2-2]  전 세계 M2M 단말기기 접속 현황 및 전망

자료 : ABI Research(2010. 5), 스트라베이스 (2010. 11. 1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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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9년 2013년
CAGR

B2C B2B 합계 B2C B2B 합계

칩/모듈 2,000 1,080 3,080 3,500 1,976 5,476 15.5%

단말기 50 60 110 180 240 420 39.8%

서비스 25,000 1,500 26,500 37,000 5,998 42,998 12.9%

그리고 칩ž모듈 시장과 서비스 시장에 대해서는 10%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

로 전망했는데, 특히 서비스 중 B2C의 시장 규모가 B2B 시장에 비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했다.

<표 2-2>  전 세계 M2M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 칩/모듈 및 서비스는 백만 달러, 단말기는 백만 대)

주) B2C는 개인용 노트북이나 PND 등에 M2M 모듈을 장착하여 활용하는 시장, 개인용

텔레매틱스, 의료, 보안, 도난 방지 등에 활용, B2B는 각종 산업에 특화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 시장

자료 : Morgan Keegan (2010. 3), 스트라베이스 (2010. 4. 26) 재인용

2) 국내 시장

전 세계 M2M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국내 M2M 서비스 시장도 최근 가입자 및 시장

규모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국내의 M2M 서비스 가입자 수는 2009년 말 기준으로 약

146만 명으로서, KT경영경제연구소의 전망에 따르면 국내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

로 하는 M2M 시장은 2009년 기준으로 1조 4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

M2M 서비스 가입자는 1,450 만 가입자까지 약 10배 정도 증가할 잠재수요를 가지고 있

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솔루션․정보, 네트워크, 하드웨어를 포함한 전체 시장이

2020년까지 약 26조원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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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재 가입자 현황 잠재

수요KT SKT LGU+ 소계

원격검침 (전력/가스/수도 등) 10 10 4 24 500

차량제어 및 관제 10 10 8 28 300

사회안전망 지원(환경/도로/의료/교육 등) 20 20 300

무선 보안 (무선 카드 결제기 등) 20 20 24 64 200

기타 10 10 150

합계 50 60 36 146 1,450

구분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솔루션/정보 1.5 3.0 5.1 7.0 11.8 17.7

네트워크 0.3 0.6 1.1 1.6 2.4 3.6

하드웨어 0.5 0.9 1.4 2.2 3.2 4.8

계 2.3 4.5 7.6 11.7 17.4 26

<표 2-3> 국내 M2M 서비스 가입자 현황 및 잠재 수요

 (단위 : 가입자 수, 만 명)

주) SKT는 전체 서비스의 수요를 분야별로 일괄 분할하여 나눈 수치임.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M2M 시장현황 및 통신사 사업 전략 분석, 2011. 3. 16 

<표 2-4> 국내 M2M 서비스 시장 규모 전망

(단위 : 조 원)

자료 : IDATE, Beecham, 2009 / KT경영경제연구소, 2010. 8



- 30 -

4. 시장 구조 및 가치사슬(Value Chain)

현재의 M2M 시장은 최종 소비자까지 서비스가 공급되는 단계가 복잡한 구조를 가진

가치사슬 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가 작은 다수의 하부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M2M 시장 참여자의 가치사슬 구조는 칩 생산 업체, 모듈 및 단말 제조업체, 플랫

폼 업체, 솔루션 업체, 네트워크 업체 및 최종 서비스 제공 업체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중에는 개별 가치사슬별로 하나의 산업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체가 있

는 반면, 통신 사업자나 전문 IT 서비스 업체 등과 같이 여러 개의 가치사슬의 업무를

동시에 제공하는 업체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칩 생산 업체는 휴대폰 칩 생산 업체와 거의 동일한데, Baseband는 다른 부품에 비해

가격이 높으므로 M2M 단말기 가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시장은 기술

진입장벽이 높아 공급 업체가 소수로 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시장에서의 수익성이 높

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퀄컴, TI, 인피니언 등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저가 및 소형

화, 저전력 소모 칩의 개발과 품질 안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모듈은 무선 송수신칩 및 마이크로 콘트롤러 등이 집약된 것으로서, 최근 MID, PMP, 

네비게이션, 태블릿 PC, e-book Reader 등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임베디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모듈은 대규모 생산에 의한 가격 인하와 기술

발전 속도를 빠르게 적용하는 것이 과제로 대두된다. 모듈 업체로는 Cinterion Wireless

와 Sierra Wireless, Motorola, Telit 등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Huawei, 

SimCom 등이 저가 전략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단말 시장은 M2M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에는 시장 규모가 작아서 초기에는 휴대

폰 생산업체와 같은 대형 단말 제조업체들의 참여가 미미하였고, 다수의 소형 기기를

생산하는 중소․중견 업체들이 주로 참여해왔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모델 기획 초기부터 관여하여 해당 산업의 특성에 특화된 단말기를 개발하기도 하고, 

기존의 특정 단말 기기에 추가적으로 M2M 모듈을 탑재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최



- 31 -

근 들어 다수의 단말 기기에 Connected 기능이 포함되면서 모토롤라와 같은 대형 단말

제조업체들이 이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플랫폼 및 솔루션 업체는 M2M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단말 기기와 서버 간 또는

전반적인 M2M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대체적으로 M2M의 표준화가

미비하여 고객의 요구에 따라 비즈니스 분야별로 개발하게 됨으로써 개발비용이 매우

높아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Jasper Wireless와 같은 플랫폼 업체가 M2M 

단말기기에 대한 통합 관리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중소 전문 서비스 제공업체, 통신사

등 솔루션 기반이 약한 서비스 제공자들이 낮은 비용으로 M2M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네트워크 및 서비스 사업자들은 가치사슬 측면에서 기능이 상이하여 따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다수의 통신사들이 M2M 시장에 진출하면서 실제 시장에서는 네트워크 보유

여부를 제외하면 거의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M2M 시장 초기의 작

은 시장 규모로 인해 음성 대비 ARPU가 낮아 시장에 직접 진입하지 않고 서비스 사업

자를 통해 망사용 수수료를 받아왔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 단말기 및 아마존 킨들을

통한 e-book 리더 등의 등장과 함께 M2M 시장이 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 대상

의 디바이스 시장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다수의 통신 업체들이 네트워크 제공자에 머무르

지 않고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로 그 참여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주요 통신사의 IT 서비스 또는 솔루션 관련 부서가 자사 내 또는 자회사의 형태로 조직

을 갖추고, 다양한 솔루션, 단말, 플랫폼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시장 내에서 서비스의

범위를 점차 확장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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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M2M의 가치사슬 구조

   자료 : ATLAS DB, 20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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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M2M 국내․외 동향

1. 정부 차원의 동향

1) 국내동향

우리나라는 2009년 10월에 사물지능통신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촉진을

위해 사물지능통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요 확충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IP-USN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며 공공기관 실무협의회 및 포럼 구성을 통해 여론을 조성

하며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기로 하였다.

 

또한, M2M을 10대 미래 유망 방송통신 서비스에 포함시켜 미래 서비스 전략 하에서

지원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분야에 M2M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사물정보

의 공동 이용 환경을 마련하고 수요 확충과 관리 효율화를 검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춘천시에서 공공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 환경과 시설물

관리의 고도화를 추진하여, 수질․대기질․기상 관측 등 환경 감시와 시설물 이용현황 등

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기상청에서 기상정보 수집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기상

관측 정보 전송을 기존 유선망/위성망에서 CDMA로 대체하며 기상정보의 신뢰도 향상

및 통신비 절감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도심 사물지능통신 서비스 및 스마트 도심 안전 서비스를 통해

국민에게 더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미래형

버스정류장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인근 지역의 기상 및 환경 정보와 교통방송, 정류

장의 영상 제공, 버스 노선 및 도착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양방향 무선 호출망을

이용하여 원격지 시설물을 관리하고 어린이 및 부녀자 대상 범죄의 사전 예방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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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민간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일반 소비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프로젝

트를 수행하여 본격적인 소비자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차량 지능화 서비스, 스마트 개

인 환경 서비스(PES)와 같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2-4]  사물지능통신 비전

 자료: KCC 사물지능통신기반 구축 기본계획(2010. 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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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공 서비스 사례로는 민간업체와 더불어 정부에서도 미래 네트워크인 사물지능

통신(M2M) 기반 구축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핵심기술개발, 식별체계, 표준화, 응용서

비스 발굴, 법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

에는 지역별 센서 구축 및 서비스 검증 등을 추진하는 선도 사업과 공공 기관 등이 추

진하는 측정⦁관리망 구축 및 운영 사업이 있다.

- 선도사업 : 정부는 재난⦁안전, 건설⦁SOC, 농⦁축산, 보건⦁복지, 물류 등 현재까

지 총 27건의 USN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기상⦁환경⦁안전 등 서비스 모델 발굴

을 위해 지역별 서비스 인프라 및 개별 무선망을 구축하였다. 또한, USN 현장시험

및 시범사업 등을 통해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현재 총 41개 지자체(57개 지구)에서는 사물지능통신(M2M) 

기반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u-City 사업 또한 추진 중이지만,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개별적으로 u-City, u-IT 확산 사업 등을 추진한 결과 자가망 인프라

의 상호 연계 및 정보의 공동 활용이 미흡하다.

- 관측망 구축 및 운영사업 : 기상청 공공기관별로 유⦁무선 통신망을 활용한 기상관

측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상청의 자동기상관측장비(AWS)의 90% 이상이 저속 유

선망(9.6kbps) 으로 접속하여 기상관측시설을 설치 및 운용 중이다. 산간지대 및 오

지와 같은 유선망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은 비용이 비교적 높고, 20~30분 지연 시

간이 생기는 비 실시간성 정보를 제공하는 위성망을 이용 중이다. 또한 전국 한천

및 호수 등 수질 보전 대상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

여 환경부, 수자원공사, 지자체 등이 1,041개의 데이터 회선 중 저속급(9.6kbps 이

하)이 739개로 약 70%를 차지한다. 실시간으로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댐, 하

천 지하수, 상⦁하수도 등 다양한 수자원에 대한 수질, 유량, 수위, 오염원 등의 정

보에 대해 통합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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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동향

M2M 산업에 대해서는 이미 전세계 각국 정부 차원에서도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그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여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정부의 주도하에 텔레매틱스와 스마트그리드 중심으로 연구센터 및 산

업단지를 조성하여, 의무화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지식정보화 사회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i2010은 IT 기술 도입으

로 인해 나타나는 전반적인 사회의 변화에 대한 EU차원의 대응방안으로, 단일 정보사회

공간 구축, R&D 혁신과 투자 강화, 성숙한 정보사회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EU는 정보사회 및 미디어 시장의 개방성과 경쟁력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 및 삶

의 질을 향상시켜 성장과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R&D 혁신과 투자 강화를 위해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7)에서 532억 유

로를 투자하여 연구를 진행중에 있는데, 특히 미래 네트워크 기반 과제를 선정하여 미

래 네트워크 인프라가 수십억의 인구와 수조 개에 달하는 사물을 서로 연결할 수 있도

록 대비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09년도에 사물 인터넷 액션 플랜을 발표하고 관련 분야의 연구 개발 및 시범 사업

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14년부터는 전차량에 대해 e-Call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정부는 정보기술 분야를 미국의 경제적 번영, 안보 및 삶의 질 향

상을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하여 모든 국가 정책에 ICT 접목을 통해 국가 위기를 극복

하고, ‘온라인으로 하나 되며 미국시민의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국정목표로 추진하

고 있다. 또한, 미국과학재단(NSF)이 출자하여 기존의 인터넷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네트워크 아키텍처 등을 연구하는 GENI(Global Environment for Network 

Innovation) 프로젝트를 시행 중에 있으며,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는 2025년까지 미국

의 국가 경쟁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6대 와해성 기술 중 하나로 사람과 사물, 사

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인터넷(The Internet of Things)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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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뉴욕의 택시에 대하여 텔레매틱스 적용을 의무화하고 같은 해에 국방 운반

설비 추적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2009년에는 DOE (에너지성) Grid 2030 계획을 수립하

여 M2M 기반의 스마트 그리드 등에 34억불을 투자하기로 하고, 같은 해에 IT 뉴딜정책

을 수립하였다.

중국의 경우, 국무원에서 2006년~2020년까지의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계획을 수립하

고, 2010년에 상하이 인근 장쑤성에 산업단지 및 연구센터를 구축하고 125개의 프로젝

트를 유치하였고, 같은 해에 50억 위안 규모의 사물네트워크 산업기금을 조성하는 등

M2M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정부에서 국민생활과 산업경쟁력 향상 및 사회적 과제의 해결수단으로

IT에 주목함으로써 ‘IT 신 개혁전략’을 통해 사회적 과제 해결의 가속화 방안을 수립

하고 있다. 2008년 발표한 UNS(Universal Communication New Generation Network, 

Security and Safety for the Ubiquitous Network Society) II 전략은 연구개발과 표준화

전략 및 지적재산 전략을 동시에 운영하여 현재의 ICT관련 연구 개발을 더욱 효율적으

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는 연구개발 전략으로써, 2015년 신세대 네트워크 실현을 목표

로 정보통신연구기구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일본에서는 2007년 MVNO 제도가 도입되고부터 사물지능통신(M2M) 시장의 활성화가

시작되어 최근에는 MVNO들이 사물지능통신(M2M)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사물지능통신(M2M) 시장은 그 활용분야가 다양하지만 개별 사물지능통신(M2M) 

시장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MVNE 전략을 내세우면서 MVNO 시장이 활성화 되기 시

작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에는 일본 최대 이동통신 업체인 NTT는 타 업체간의 실시간

사물지능통신(M2M) 보급을 목표로 하여 자체적으로 사물지능통신(M2M) 플랫폼을 개발

하였다. 그리하여 JCI(일본통신), IIJ 등 여러 이동통신 업체들은 자신들이 MVNO 로서

직접적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기 보다는 공통 사물지능통신(M2M) 플랫폼을 이용하여 회

선 제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확대 및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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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요 정책 및 투자 현황

유럽

• 제7차 연구개발 7대 과제 중 ‘미래네트워크 기반’을 선정. 미래

정보 인프라가 수십억의 인구와 수조에 달하는 사물과 연결할 것에

대비한 네트워크 및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 액션 플랜을

발표(2009.6)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성하고 R&D 및 시범서비스사업을

수행 중

• 모든 가정의 전력사용 검침을 위한 스마트 미터 설치 계획을 진행

중. 스웨덴, 핀란드, 이탈리아 등은 2015년까지 완료 계획

미국

• 2025년까지 미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6대 와해성 기술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선정

• 미국에너지성은 2009.5월 개최된 M2M's Connected World에서 향후

18개월 동안 M2M시장에 380억 달러 투자 계획 발표

중국
• 2010년 10대 유망기술로 사물지능통신을 선정하고 1,342억원을 투입, 

『사물지능통신센터(상하이 인근)』를 세계 최초로 구축

일본
• 사물, 기기 등의 생활 밀착형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I-Japan 전략

2015(2009.7) 수립·추진

있다. 2009년에 ‘I-Japan 전략 2015’를 수립하여 사물, 기기 등 생활 밀착형 기술개발

을 추진하였고, 2010년 4월부터는 자원에너지청 주관으로 약 1,400억을 투자하여 5,000 

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실증사업을 시작하였다.

<표 2-5> 국외 주요정책 및 투자현황

자료: TTA 저널, 2011

2. 민간차원의 동향

한편, M2M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서비스이므로 가치사슬 내에

존재하는 참여자들 중에서 M2M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민간 통신사업자들의 M2M 서비

스 제공관련 M2M 주변환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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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CAGR

'09-'14

기기 780 709 768 821 875 923 971 6.5%

SW/IT서비스 1034 985 1015 1057 1112 1171 1235 4.6%

방송통신서비스 1966 1909 1962 2014 2075 2143 2224 3.1%

통신 1576 1531 1567 1598 1630 1671 1719 2.3%

방송 390 378 396 416 445 472 505 6.0%

1) 통신 서비스 시장의 포화

최근의 스마트 단말기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통신 부문은 서비스에 대한

수요 둔화로 인해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 스마트 TV 등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수요 증가로 기기 시장에서의 성장은 어느 정도(연평균‘09년~’14년 약 6.5%)의

성장이 예상되지만, 유선 음성 시장의 감소, 이동전화 및 초고속 인터넷 시장 성숙 등으

로 인해 통신 서비스 시장의 성장은 연평균(‘09~’14) 약 2.3%의 매우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6> 세계 방송통신 서비스 시장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

자료 : Gartner Dataquest (2010. 6), PWC (2010)

그리고 국내 통신 서비스 시장은 ‘00년 초까지는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내수

중심의 성장에 의한 시장 포화 등으로 인해 융합 서비스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

장률의 둔화가 지속되면서 정체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성정 정체 현상은 외국

과 비교해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기준의 통신 서비스 성

장률 추이는 ’00년 18.6%, ‘05년 3.7%, ’09년 0.6%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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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통신 서비스 중 인터넷 전화를 제외한 유선 시내전화는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

하고 있고, 그동안 통신 시장의 성장을 주도해 온 이동전화도 음성매출이 감소하고, 이

동전화 보급률이 2010년 4월 기준으로 100%를 넘어서면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러

한 포화상태의 시장에서 이동통신 사업들은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신규 수익 창출을

위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2-5]  국내 통신 서비스 시장 성장률 추이

주) 전년 대비 실질매출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2009년)

2) 컨버전스 확대에 따른 M2M 서비스 유형 확대

컨버전스의 확산에 따라 콘텐츠, 단말기, 네트워크의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지면서 새

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 기존에 분리된 시장에 의해 정의되었

던 산업 또는 기업들이 융합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M2M 시장은 과거 센서와 통

신을 기반으로 한 통신과 자동차, 유통ž물류 등의 전통적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e-book 리더, 위성 내비게이션, 커넥티드 카메라, 디지털 사진 프레임 등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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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티드 단말이 등장하면서 M2M 시장의 고객이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소비자로 확대되

고 있다.  따라서 과거 단말 위주의 M2M 시장이 소비자 시장으로 확대되면서 솔루션

및 정보 서비스에 대한 시장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3) 무선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

최근의 네트워크 기술은 WCDMA와 CDMA2000 기술로 대표되는 3G 시장을 넘어서

4G로 발전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다 넓은 대역폭을 통해 전송속도가 증가

하고 주파수 활용 효율은 높아지고 있다.  특하, Bluetooth, WiFi, Zigbee 등과 같은 근

거리 무선 통신(WPAN) 기술의 발전이 M2M 시장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근거리 통신 기술은 10~30m 정도의 짧은 거리에서 비교적 적응 양의 데이터를 교

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100m로까지 도달거리가 확장되었고 데이터의 전

송량도 획기적으로 증대되어 비디오 관련 응용 서비스의 교환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

와 같이 무선 네트워크가 보다 고용량 멀티미디어 통신을 위해 고속화되고 네트워크 커

버리지가 확대되면서 대용량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품질이 확보되었다.

 이에 따라 통신사 측면에서 일반적인 통신 서비스 외의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

능하게 되었다.

4) 통신 모듈 가격 하락 및 보급 확산

M2M 단말 또는 솔루션 개발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이 통신 모듈인데, 

최근 통신 모듈의 단가가 대폭 하락하면서 M2M 사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서비스 업

체의 수익성이 향상되고 있다.  Gartner에 따르면 텔레메틱스, 추척 시스템, 원격 모니

터링, 보안 등의 모듈 시장이 확대되면서 M2M 통신 모듈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

되면서 M2M 통신 모듈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42 -

[그림 2-6]  M2M 통신 모듈 시장 및 단가 전망

자료 : Gartner (2010. 8. 11)

이러한 시장 확대로 인해 규모의 경제가 성립되면서 M2M 통신 모듈 단가는 2007년

37.2유로에서 2012년에는 18.7유로로 2007년 대비 약 5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같은 통신 모듈 단가의 감소는 통신사를 포함한 신규 서비스 참여자들에게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 향상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된다.

3. 국내 통신사 전략

1) KT

KT는 2010년 1월에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S.M.ART)" 전략을 구체화하면

서 기업(Smart Enterprise), 소호 및 중소기업(Smart SOHO/SMB), 공공(Smart 

Government), 빌딩(Smart Building), 공간(Smart Zone), 그린(Smart Green) 등의 6개 분야

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밝혔다.  이와 같은 전략의 일환으로 KT의 M2M 

서비스는 시설물 유지관리(MSO)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감시 및 제어, 긴급 출

동, 정기 정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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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바일 결재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그리고 KT텔레캄, 

캡스 등의 자회사를 활용한 원격 보안관제 서비스, 와이브로 CCTV 등의 원격관제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KT는 텔레메틱스, e-book 등 타 사업 영역의 사업자와의 제

휴를 통해 일반 소비자 고객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림 2-7]  KT 서비스 현황

 자료: TTA M2M 표준/기술/서비스 세미나 발표자료(2011. 11)

   

   - 브랜드 택시 : 택시콜 프로그램이 설치된 네비게이션에 무선모뎀(3G/Wibro)을 장

착하고 GPS를 통해 주기적으로 택시의 위치를 추적하여 고객이 택시콜 서비스

를 요청하면 관제센터에서 해당 서비스 요청을 접수, 택시의 실시간 위치를 파

악하고 최적 조건의 차량에 배차를 내리는 서비스

 

  - BIZ/BMS : 버스의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첨단교통시스템으로, 버스에

장착된 BMS(Bus Management System) 단말기에 GPS/무선모뎀을 부착하고, 운행

중 발생하는 이벤트를 무선인터넷을 통해 교통정보센터로 전송하여 버스의 출/도

착 정보, 버스 위치정보, 앞/뒤차 배차간격 조정, 사고/고장 정보 제공 등 버스의

전반적인 운행을 관리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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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arch on : Mobile 단말에서 보내온 GPS 기반의 차량 위치정보 및 상태정보를

Web에서 조회하고 SMS를 이용하여 차량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위치관제서비

스

  - 디지털운행기록계 : 버스 혹은 화물차를 대상으로 정지시에 공회전으로 인한 연

료낭비 및 탄소발생의 감소를 목적으로 일정 조건에 도달할 시 차량의 엔진을 정

지하고, 차량에서 일어나는 각종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리

하는 서비스

 

  - 무선보안 : 보안(무인경비) 사업자의 무인단말기 내에 KT 무선모듈을 내장하여

이벤트 발생시 3G망을 통해 해당 보안업체의 관제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신

속 대처하게 하는 서비스

 

  - 원격제어관리 : 현장에서 이벤트 발생시 각종 산업용 장비와 지정된 단말기9유대

폰)나 관제서버간 문자메시지(SMS)를 통신하거나, 단말기에서 원격제어장비(모비

콘)를 통하여 현재 상태 값 조회 또는 제어 명령을 원격으로 낼 수 있는 독립형

양방향 문자메시지 통신서비스

  - Bizmeka U-care :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집에서

혈당, 혈압, 체성분 등을 자가 측정만 하면 측정 수치가 자동적으로 관리되며, 의

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는 실시간으로 만성질환자의 측정여부, 측정수치를 확인할

수 있어 환자의 질환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

  - medi-frame : 의료기관9병,의원)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통하여 디스플레이 매채

(PDP, LCD)에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컨텐츠(의료정보, 병원소개, 특수클리닉 안내

등)를 제작, 편성 및 송출 가능한 맞춤형 영상 홍보 서비스

  - i-frame : i-frame 은 기업, 학교, 백화점, 할인점, 주거단지등에 PDP, LCD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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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화면을 설치한 후 인터넷 전송망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일괄 혹은 개

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새로눙 개별 방송 시스템

  - AED-signage : 응급의료장비 AED(자동제세동기)와 영상송출솔루션(i-frame)의 접

목을 통한 공공기관, 일반 집객 공공시설물 및 공동주택등을 공략하기 위한 미디

어

  - i-cam : CCTV 또는 4View 카메라를 통해, 매장 상황 및 직원의 근무현황을 웹, 

모바일, 올레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모니터링 서비스

  - MOS : 각종 설비들의 상태를 24시간 감시 및 제어하며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관

리하는 서비스

  - 스마트에너지 : 고객사의 공간별, 에너지원별, 개인별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

여 표출하고, 스마트에너지솔루션이 분석한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바탕으로 에너

지 담당자가 개별 On/Off 제어하는 상품

    건물 에너지의 최적화를 위해 에너지 사용량을 파악하고 관련 설비를 효율적으로

제어하며 에너지를 절약, 통합관리, 운영하는 시스템

  - 어린이 안심서비스 : 자녀 안전에 관련된 등,하교시 안심상황 문자전송

    학교와 학부모간 빠른 커뮤니티를 위한 각종 공지사항 등을 문자전송하는 서비스

 

2) SKT

SKT는 통신 시장의 성장 정체를 돌파히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IPE(산업 생산성 증

대) 전략을 2009년 10월 말에 발표하고, 유통, 물류, 금융, 교육, 헬스케어, 제조(자동차), 

주택 및 건설, SME(Small and Medium Enterprise, 중소기업) 분야를 8대 핵심 사업 아이

템으로 선정하여 관련 사업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SKT가 현재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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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M2M 사업은 자사의 CDMAžWCDMA를 활용하여 고안전력 사용량의 원격검침을 위

한 U-원격검침, 건물, 시설물, 설비 관리를 위한 U-시설안전, 교통관제, 차량관제를 위

한 U-교통관제, 대인 위치관계를 통한 U-보안, 재해 및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U-환경감

시, 농수축산 환경ž설비 모니터링을 위한 U-Farm 서비스 등이다.  향후에는 USN 범용

단말 개발, 플랫폼 2.0, 전용요금제 출시를 통해서 사물지능통신망을 선도하여, 사물지능

통신망의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정부 주도의 IT 선도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08년 법무부 서비스를 시작으로 현재 5개 Site의 2만여 CDMA 회선을 운용중이며, 지

속적인 회선 추가 중이다.

  - 보호관찰소 : 관찰대상자 위치 확인, 전자발찌 부착 감시 등

 

  - 해양조사원 : 기상청 등 정보 제공, 대국민 정보서비스 등

  - U-care : 독거노인 활동량 체크, 화재 감지 및 119 연계

  - 춘천시청 : 유관기관 정보 제공, 전광판 정보 서비스

  - 제주진흥원 : 유관기관 정보 제공, 대국민 기상 정보 서비스

  - 기상청 : 기상 관측, 예보, 유관기관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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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SKT 서비스 현황

자료: TTA M2M 표준/기술/서비스 세미나 발표자료(2011. 11)  

3) LG U+

LG U+는 고객융합 서비스인 u-컨버전스로 “탈 통신 세계 일등 기업”을 지향하면

서 2010년 7월 1일부로 사명을 변경했다. 더불어 Converged Home, Social Mobility, 

Smart Workplace의 세 분야를 포함하는 u-컨버전스 서비스를 유비쿼터스 융합 서비스

로 정의하고, 이를 다양한 IT 기기와 상호 융합시켜 제공한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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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LG U+ 서비스 현황

자료: TTA M2M 표준/기술/서비스 세미나 발표자료(2011. 11)   

 - ‘10 강릉 사물지능통신 선도사업 : 시물지능통신 기반의 인프라 및 통합관제 핵

심코어 시스템 구축

 

  - DTG 서비스 : DTG(Digital Tacho Graph)의 원본 데이터 리포팅, 온라인 자동데이

터 수집, 국토해양부 정기 리포팅 기능 뿐만 아니라 실시간 에코드라이빙 지원

및 위치 관제 서비스 기능을 제공함

  - 고속버스 차량관제 사업 : M2M 플랫폼과 연동하여 버스의 현재 위치, 운행속도, 

운행상태 등의 DTG를 이용하여 수집된 정보를 중앙관제 센터로 주기적으로 전

송하고, 각 세부 서비스 시나리오에 따라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함

  - 콜택시 사업 : 디지털운행기록 미터기와 결제기를 통하여 올리는 차량 위치 정보

를 이용하여, 차량 콜 관제 및 배차 등의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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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네트워크 플랫폼/솔루션 모듈/단말
서비스

(M2M 요금제)

KT
WCDMA 

와이브로 기반

자체 기업용 솔루션

(비즈메카 등), IT 서

비스 부서

M2M 플랫폼 상용화

추진

엔스퍼트와 제휴 - 

태블릿 PC 아이덴티

티 탭 개발

비즈 35, 45, 50 

(3.5-5천 원)

M2M 50, 100 (5-10천

원)

SKT
CDMA, 

WCDMA

M2M 자체 플랫폼 구

축

RFID 칩셋 자체 개발

USN 범용단말 개발

중

M35, 50, 70, 100, 

150, 200, 500 (3.5-50

천 원)

LGU+ CDMA200_1X

LG CNS의 모바일 클

라우드 센터 플랫폼

활용

결제, LBS, 원격 검침

솔루션 보유

타사와 제휴

T50, 70, 90, 140, 

180, 300, 400 (5-40

천 원)

TMS 36+, 70, 90, 

120, 140 (3.6-14천원)

  -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 : 전기차 보급 이전에 운행과 가동을 통하여 문제점 발

굴/보완, 효과적인 보급 정책 수립을 위해 공공기관 및 대중의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충전기를 설치하여 실증사업을 실시 후 본 사업 진행할 계획

 

  - Smart Grid Transportation : 자동차 전용 단말 또는 네비게이션을 통한 실시간

교통정보, 차량/충전소 위치정보, 기상정보, 충전가격 정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

며, 관련 스마트폰 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보안 관제 사업 : 전국에 산재한 보안 서비스 가맹점에 차세대 M2M 모뎀을 설치

하여 무선 N/W 및 M2M 플랫폼을 통해 관제 센터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보안 데

이터를 전송함

<표 2-7> 국내 통신사 M2M 전략

자료: KISDI, M2M 시장동향 및 통신사 사업전략 분석(20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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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통신사 전략

1) AT&T

AT&T는 이머징 디바이스 사업 부서를 신설한 후 M2M 단말 인증연구소를 설립하고, 

M2M 360 프로그램과 M2M 포털을 오픈해 텔레메틱스, 보안 솔루션, 모니터링, 전략 중

앙제어 시스템, 자산관리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M2M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특히, M2M 솔루션 전문 업체는 Jasper Wireless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여 2010년 8월 25일부터 소니의 e-book 리더기에서 무선으로 전자책을 다운받고, 

공공도서관 도서를 원격으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M2M 에

그리게이터 및 솔루션 제공 업체인 Numerex와의 제휴를 통해 M2M 단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Verizon Wireless

Verizon은 네트워크 개방 프로젝트(ODI)를 통해 M2M 관련 단말을 인증하고 있으며, 

M2M 메니지먼트 센터를 오픈해 법인고객들의 네트워크 접속, 단말관리, 기타 M2M 제

공 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포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동시에 퀄컴과 제휴하여

M2M 합작회사인 nPhase를 설립해 헬스 케어, 전력 관련, 제조업을 대상으로 M2M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 부문에서는 미국의 최대 텔레메틱스 업체인 GM의

OnStar1)와 제휴하고 있다.  OnStar의 텔레매틱스는 안전ž보안 서비스와 방향ž정보 서비

스의 두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OnStar는 CDMA 2G 외에도 이미 상용화

된 Verizon의 LTE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텔레매틱스 플랫폼 기반의 홈 모니터

링 및 관리 서비스 등 여러 유형의 제품을 발표했다.  최근 Verizon은 원격 홈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 CES 박람회에서 홈 컨트롤 서비스 제공 업체인 4Home과 공

동으로 LTE를 기반으로 한 가정 내 모니터링, 홈 헬스, 미디어 관리 등을 시연하기로

했다.



- 51 -

3) DT (T-Mobile)

독일 최대 통신 사업자 DT(Deusche Telecom)는 자회사인 T-Mobile과 공동으로 이탈

리아의 Telit Wireless Solutions와 제휴하여 각종 M2M 솔루션의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

다. 주요 개발 영역은 텔레메틱스, 운송, 내비게이션, 스마트 계량기, 자동판매기, 보안

서비스 등이다. 또한 DT와 T-Mobile은 글로벌 무선통신 모듈 업체인 캐나다의 Sierra 

Wireless와 제휴를 체결해 M2M 서비스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M2M 솔루션을 개발하

기 위한 공동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며, 중국의 통신 장비 벤더 Huawei와도 M2M 

관련 MOU를 체결했다. 특히, T-Mobile은 M2M 통신 모듈을 SIM 카드를 통한 M2M 어플

리케이션 활용에 힘쓰고 있다.

4) NTT (DoCoMo)

일본의 최대 통신 사업자인 NTT 그룹의 NTT DoCoMo는 일본 최대 이동통신사업자이

며, 시스템 구축을 전담하는 NTT Data도 자회사로 연계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B2M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NTT DoCoMo는 휴대전화 시장의 포화에 대한 대비책 및

신성장 아이템으로 M2M을 선정하여, 자사의 2G 기반의 PDC (Personal Digital Cellular)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데이터 용량이 적고 저속의

네트워크로 제공 가능한 텔레매틱스, 원격 검침, 자동판매기, 위치 정보 서비스 등의

M2M 시장에 주력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기존 B2M 시장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안심․안
전 분야 시장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제조사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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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네트워크 플랫폼/솔루션 모듈/단말 서비스

AT&T
M2M 인증연구소

설립 (‘09. 9)

Jasper Wireless와

제휴 (‘09. 5)

Numerex와 제휴

(‘09. 10)

 이머징 디바이스

사업부 신설 (‘08. 

10)

M2M 360 프로그램

M2M 포털 운영

(‘10. 1)

Verizon 

Wireless

M2M 단말 인증

확대를 위한 개방

프로그램 추진

(‘07. 11)

- -

퀄컴과 M2M 

합작사 nPhase 

설립 (‘09, 7)

M2M Management 

Center ('10. 10)

DT

(T-Mobile)
-

Telit Wireless와

제휴 (‘10. 2)

Sierra Wireless와

MOU 체결 (‘09. 

9)

M2M 통신 모듈용

SIM 카드 출시

(‘09. 4)

Huawei와 MOU 

체결 (‘10. 1)

M2M 전담 사업

센터 설립 (‘10. 1)

NTT

(DoCoMo)

PDC 기반

네트워크

자판기, 중장비, 

차량 등에 150만

회선 제공

-

닛산과 제휴

텔레매틱스(카윙스) 

사업 확대 추진

M2M 전담 조직

신설 (‘04. 12)

<표 2-8> 해외 통신사 M2M 전략

 자료: KISDI, M2M 시장동향 및 통신사 사업전략 분석(2011. 3)   

5. 통신사 M2M 서비스 사업의 SWOT 분석

M2M의 가치사슬은 매우 복잡하고 전체 가치사슬을 주도하는 특정 사업자가 존재하

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협업이 필

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협업을 주도하는 업체가 반드시 필요한데 최근 국내외 통신사

들은 M2M 가치사슬에서 네트워크 제공자로서 뿐만 아니라 Integrator로서의 역할을 확

대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계열사 간 협력과 타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시너지를 강

화함으로써 주도적인 M2M 사업자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M2M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는 통신사의 M2M 서비스 시장에 대한 SWOT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신사의 강점은 첫째, 높은 네트워크 활용성과 추가 수익 창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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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는 점이다.  자사 보유 역량인 통신망을 활용해 자사의 네트워크 활용성을 높

이고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솔루션 구축비용, 정보 사용료 등의 신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둘째, 우수한 인프라를 들 수 있다.  다수의 통신사들이 네트워크 뿐만 아니

라 자체 클라우드 IDC를 보유하고 있고, 일부 통신사들은 자회사 또는 자사냐에 IT 서

비스 부서를 가지고 있어 시스템 구축 및 관리 비용이 절감되고, 추가 수익도 가능한

상황이다. 셋째, 기존 통신 서비스의 소비자 및 기업 고객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서 신규

고객 유치에 보다 유리하다는 것이다.

 반면, 통신사의 단점으로는 첫째, 음성 대비 낮은 ARPU를 들 수 있다. 국내 통신의

M2M 요금제를 살펴보면, 최소 3천 5백 원에서 최대 5만 원 수준으로 기존 이동통신 서

비스의 평군 ARPU인 3~4만원 수준보다 낮은 상황이다.

 또한 M2M 관련 데이터 중 대용량의 이미지나 동영상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데이터

트래픽 사용량 대비 수익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둘째, 네트워크나 서비스 인력은 어

느 정도 보유하고 있으나, 단말 또는 솔루션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제3자와의 전략적인

제휴를 수행하고 있다.  셋째, 제휴 업체 간 수익배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통

신사들이 정보제공에 기반을 둔 e-book, u-헬스 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관련 업체와

의 전략적인 제휴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현행 국내 M2M의 수익 모델은 정액형 요금

제로 추가적인 콘텐츠 확보에 다라 기존에 예상한 것보다 정보제공의 양이나 질적 측면

이 증가하게 될 때 정보제공 업체와의 수익배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편, 통신사의 기회 요인으로 첫째, 다양한 커넥티드 단말의 등장으로 사업 범위가

B2B 중심에서 B2C 중심으로 변모하면서 시장 규모가 증대 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둘째, Jasper Wireless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 업체의 등장으로 사업 비즈니스 모델별

로 소프트웨어를 따로 개발하던 비효율적인 방식을 탈피함으로써 개발비용이 절감되고

있다. 셋째, 통신 모듈의 가격이 2007년 대비 2012년에는 약 5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통해 통신사들의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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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S) 약점(W)

￮ 통신을 활용한 융합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네트워크 활용성 제고 및 신규 수익 창출

￮ 네트워크, 클라우드 IDC, IT 서비스 등 기반

  인프라 보유

￮ 기존 통신 서비스 고객 접점 확보

￮ 음성 시장 대비 낮은 ARPU

￮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부족

￮ 제휴 업체 간 수익 배분 문제

기회 요인(O) 위협 요인(T)

￮ 다양한 커넥티드 단말의 등장으로 사업범

  위가 B2B 중심에서 B2C 중심으로 변모하

  면서 시장 규모 확대

￮ 글로벌 플랫폼 업체 등장으로 개발비용

  절감

￮ 통신 모듈 가격 하락

￮ 세부 시장별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움

￮ MVNO 확대로 IT 서비스 업체, 단말 업체

  등의 시장 진입 확대

￮ 표준화 미비로 솔루션, 단말기별 개발비용

  증대

하지만 통신사의 위협 요인 역시 존재한다.  첫째, 세부 시장별 시장 규모가 크지 않

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M2M 시장 중 텔레매틱스, 원격 검침 시

장이 전체 시장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M2M 시장은 시장 규모가 매

우 작아서 손익 분기점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둘째, 산업내 신규 진입자 확대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망 개방이 활성화되면서 MVNO 사업자들이 다수 증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삼성

SDS, LG CNS 등 대영 IT 서비스 업체와 모토롤라 등 글로벌 단말 업체 등이 M2M 시장

에 진입하고 있어, 향후 M2M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M2M 산

업 내 통합 표준의 미비로 산업별, 서비스 제공 업체별로 솔루션을 독자적으로 개발하

면서 비용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시장 규모가 크기 않은 M2M 서비스의 경우 이러한

비용 상승효과는 업체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표 2-9> 통신사 M2M 서비스 시장의 SWOT 분석

자료: KISDI, M2M 시장동향 및 통신사 사업전략 분석(2011. 3) 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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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통신사들은 M2M 서비스 확대를 위해 자사의 강점을 더욱 확고히 하고, 약점 및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선, 통신사들이 M2M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공 서비스별로 상이한 M2M 특화 요금제를 출

시하고 다양한 이머징 디바이스를 선택해 관련 M2M 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신사의 부

족한 역량은 모듈 제조업체, 솔루션 업체, 디바이스 제조업체 등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

해 극복하고, M2M 사업을 통한 동반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가치사슬 내 에코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미흡한 산업별 표준을 마련하여 솔루션 및 단말기의 개발비용을

절감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기존의 폐쇄적인 구조의 M2M 시장을 개방형으로 바꾸어

신규 수요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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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M2M 산업 활성화 방안

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2M 관련 산업은 태동기를 지나 국내외에서 이미 다양

한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시장

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대표적인 현안 및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내용들로는 참여자 수익과 소비자의 관심

을 유도할 수 있는 비즈니스 킬러 서비스/어플리케이션의 부족, 서비스 및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부족, 국내 M2M 관련 표준의 부재,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서비스

적용 및 수요에 대한 인식 확산 부족, 관련 법․제도의 뒷받침 부족 및 관련 중소 및 벤

처 기업들의 경쟁력 취약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M2M 선도 시범사업과 같은 다양한 사업의 추진을 통해

새로운 킬러 서비스/어플리케이션을 창출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이동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M2M 표준 개발을 시급히

유도하고, 각종 실무위원회․포럼․설명회를 통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이용의 활성화를 유

도하고, M2M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 또는 마련하는 등 다방면에서 유기적으

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M2M 산업의 현안 및 이슈를 분석하고 그것들을 해결하며 M2M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M2M 산업 활성화 이슈

M2M 사업은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통신 사업자들의 음성 매출이 감소하

고 전화 보급률이 100%에 가까워지거나 넘어서면서 포화 상태가 된 통신 시장에서는

새로운 성장 시장에서 탈 통신 시장 확보를 위한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

이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통신 사업자들은 전통적인 통신 사업에서 탈피하여 통신과

전통적인 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데 정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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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선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 처리 속도와 용량이 향상되고 고성능화되

며 관련 칩셋 및 통신 모듈 가격의 하락으로 M2M 관련 사업은 통신 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M2M 서비스는 특정 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산업과 융합되어 매우 다양한 Vertical Market에 적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융합 모

델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각 부문별 Vertical Market들은 현재까지 규모의 경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정도로 작은 규모를 보이는 시장이 대부분이다. 현재 형성되어 있는 M2M 시장 중 텔레

메틱스와 원격 검침 시장이 전체 시장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의 시장

들은 그 개별 시장 규모가 매우 작아서 손익분기점 달성이 어려움이 있다.

즉, 현재의 M2M 시장은 다양한 사업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Long-tail형 시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M2M 시장은 ARPU가 매우 적은 시장이다.

현재 국내 통신사의 M2M 요금제를 보면, 최소 3천 5백만원 정도의 수준이므로 3~4만

원 정도 수준인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의 평균 ARPU보다 매우 낮은 상황이다. 해외의

경우도 유사한데 단말기당 매출이 기존 휴대폰 사업에 비해 매우 적어서 e-book 서비

스를 제공하는 아마존의 경우 e-book 단말기인 Kindle 1대당 월 ARPU는 2달러 수준으

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여, 미국의 AT&T는 Texas의 New Mexico Power Co에 Smart 

meter간 통신을 위한 요금정책으로 Utility당 회선 가격을 1달러로 책정했다.  따라서 이

동통신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하나의 M2M 서비스만으로는 충분한 수익을 얻지 못할 가

능성이 있다. 또한 M2M 관련 데이터 중에서 대용량의 이미지 및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

으므로 데이터 트래픽 사용량 대비 수익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

해 통신사 및 관련 참여자들의 수익 배분에 만족할 만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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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M2M은 칩셋 제조사, 통신모듈 제조사, 단말기 제조사, 통신사업자, 플랫폼 업

체, 서비스 제공업체 등 다양한 업체가 참여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이들 참여자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M2M은 각 서비스별로 상이한 단말기와 네

트워크, 플랫폼이 요구되기 때문에, 가치사슬이 더욱 복잡한 양상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M2M 산업 현장에서는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나 서비

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와 제조사 등이 어떤 계기로 이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을지는 아직도 상당하게 고민되고 있다.

2. M2M 활성화 저해요소에 대한 이슈 분석

통신사업자 특히 이동통신사업자 주도의 사업 전개와 M2M 기반 서비스 사업을 추진

하는 지자체 및 일반 중소기업들의 기술 구조적 거리감 및 비용적 측면으로 인하여 윈

윈이 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사업자의 통재 및 책임과 신뢰관계 형성에서 오는 Service 

Ownership 문제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OSI 7Layer 형식으로 M2M 플레이어 계층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M2M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 보면 기획력이 부족하고 기존 역할의

지속적인 품질보증 회피로 Service Ownership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환경으로의 Trade off를 위한 충분한 투자(시간적, 인력적) 미흡으로 전

계층이 만족할 서비스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다양한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서비스가 창출되는 만큼 디바이스까지 업무영역에 포함

하여 구축할 때 보증하는 역할에 대한 회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동

통신 사업자의 서비스가 아니고 어플리케이션 업체 자신의 서비스로 이끌 수 있는 환경



- 59 -

이 제시되지 않는다.

M2M Core 인프라 레이어는 표준 인프라 플랫폼 주도가 미흡하거나 연동의 부재에

따라 플랫폼 연동을 위한 표준 프로세스가 미흡하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플레이어와의

정책 결정이 Delay된다. 이런 문제로 인해 저마다의 방식으로 플랫폼을 구축하였지만

표준화를 위해 나서지 못하고 있고 이동통신 사업자가 정해진 카테고리(화물, 공공, 텔

레메틱스, 스마트 메타 등)로만 사업을 Contact하면서 역방향으로 서비스 요청자가 접근

하기 위한 정규화된 업무 프로세스가 충분하지 못한데 이는 ROI뿐 아니라 조직대응 규

모의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사업자에서 내부 시스템으로 어느 범위까지 갈지

에 대한 가이드를 미루고 있고 이 때문에 어플레케이션 업무와 디바이스 업체의 정책

결정도 같이 늦어지고 있다.

다음은 M2M 디바이스 분야로 주문형 맞춤 제조기술 부재와 다양화/소형화/국산화율

이 낮고 영세성으로 핵심기술 발굴이 더디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서비스에 부합하는 맞

춤형 센서의 제작을 위한 원친기술이 부재하고 센서 기능과 사이즈의 다양성이 갖춰지

길 않고 있으며 낮은 국산화율과 대부분 영세한 상황의 업체로써 M2M이나 원천기술 확

보에 올인 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법제와 및 지원제도가 현재까지는 없으며, 관련 사업군별 업체 인

증, 적극적 시범사업 수행 등이 미비하다.

실효성 있고 적정한 내용 파악을 위한 공청회 등의 활성화가 미흡하고 플레이어 계측

별 종/횡으로 세부화된 업종별/기술별 인증을 공공차원에서 수행하여 이종 사업군간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바탕이 된 원활한 협업의 유도가 필요하다. 물론 여러 이유로 민간

투자가 원활하지 못한 계층에 대해 전 계층의 균형을 위한 공공투자에 필요한 활성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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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플랫폼 측면

M2M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에게 적정한 수익 배분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가치사슬에 포함된 모든 사업자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데, 향후 본격적인 성장시에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M2M 시장에서 다양한 단말기들을 수용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고 각자의 솔루션 별로 소규모로 진

행되다 보니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않아 산업 전반에 걸쳐 활성화되는데 한계가 있다

는 것이다.

텔레메틱스 및 원격 검침 이외의 M2M 산업의 활성화를 이끌만한 킬러 어플리케이션

이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고 필수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M2M Eco System이 존재하지

않는다. 각 Vertical Market별로 단말기, 플랫폼, 서비스, 솔루션이 서로 달라 서비스의

복잡성이 증대하고 호환성 문제가 야기된다.

2) 네트워크/단말기 측면

저비용, 저전력, 작은 크기의 다양한 단말기 확보가 필요하며 원격관리, Provisioning, 

Activation 등이 원활하여야 한다. 다양한 M2M 단말기들을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로 수용

할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한 M2M 단말기들이 네트워크에 수용됨에 따르는 보안, QoS, 이

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Numbering, Identification 등의 과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3) 표준 관련 이슈

호환성 확보를 위한 국내 M2M 표준 개발이 시급하고, 각 요소간 표준화를 통해 대량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각 Vertical market 참여사간 역할 분담을 위한 표준이 필요하다.  

표준화된 모델 하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정립이 필요하고 ATIS, TIA(US), ETSI(EU), 

TTA(KR), CCSA(CN), SRIB, TTC(JP) 등 대표적인 표준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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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반 환경적 이슈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산업 전반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M2M의 활성화 및 수요확산을 위해 전파사용료를 현실성 있

게 정비해야 한다.  M2M 서비스는 음성을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 전용 서비스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동통신, WiBro에 준하는 전파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어 가입자 부담과

수요 확산 저해 요인의 하나로 작용한다. 복잡한 가치사슬을 단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Long-tail 비즈니스의 한계를 극복하여야 한다.

3. M2M 산업 이슈에 대한 해결 방안

1) 서비스/플랫폼 측면

서비스/플랫폼 측면에서 보면 우선적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Open Platform)을 개발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 개방형 플랫폼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으며, 통신 사업자 및 각각의 M2M 어플리케이션 사업자도 설치 운

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개방형 플랫폼과 연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포함한

미들웨어 (M2M enabler라 칭할 수 있다)를 모든 M2M 단말기의 제품 생산 단계에서부터

탑재하여 생산한다면, 호환성과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방형 플랫폼과 M2M enabler를 통해 보다 많은 참여자들이 새로운 어플리케

인션을 보다 효율적이고 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으로써, 가치사슬 내의 다양한 참

여자들에게 다양한 수익 창출의 기회가 만들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M2M 산업 전반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예로서, 각각의 참여자들에 대한 수익 창출 방법을 아

래와 같이 모색해 본다.

Chip 제조사들은 위에 언급된 M2M enabler를 정합(Integration)시킨 제품을 만들어 모

듈/장비 제조사에 공급한다면, 개방형 플랫폼과의 M2M 솔루션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판매 증가를 기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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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장비 제조사는 M2M enabler가 정합된 칩셋을 사용하거나, 자체 생산된 또는 기

존 칩셋을 사용하는 장비에 M2M enabler를 정합시킨 모듈이나 장비를 출시한다면, 

M2M호환 장비에 대한 마케팅 및 영업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익 창출

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플랫폼/솔루션 업체는 이렇게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과 M2M enabler를

통해 자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으며, M2M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원 투입의 낭

비를 막을 수 있으며, 보다 더 생산적인 M2M 서비스를 개발 할 수 있게 함으로서 원가

절감 및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된다.

네트워크 업체 측면에서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 서비스함으로써 M2M enabler가 정

합된 어떠한 장비에도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 할 수 있으므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M2M 가입자를 흡수 하는데 많은 장점을 제공할 수 있으

며, 사용자의 트래픽 사용량에 따른 과금/요금 정책으로 현재의 매우 낮은 ARPU를 극

복 할 수 있다.

서비스 업체 입장에서는 각각의 서비스에 따라 M2M 통신 네트워크, 호환성, 장비 수

급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을 M2M enabler라는 미들웨어를 통해 해소할 수 있으므

로, 본연의 M2M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수 있어 이에 따라 보다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출시 될 수 있는 제반 여건과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이러한 개방형 플랫폼 개발 및 구축과, 이 플랫폼과 연동이 가능한 M2M enabler를

통해 방향이 결정 된다면, 실용적이고 생산적인 Eco-system을 만드는 것도 용이해 질

것이며, 서로 다른 Vertical Market 별 단말기기, 플랫폼, 서비스, 솔루션이 서로 달라 발

생하는 복잡성 또한 쉽게 해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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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트워크/단말기 측면

네트워크 및 단말기 측면에서의 이슈들은, 위에 언급된 개방형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

플랫폼과 연동 가능한 M2M enabler를 통해 비교적 쉽게 여러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M2M enabler의 필수 요소는 매우 작은 크기이면서도 고성능을 제공하는 OS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어떠한 장비에도 쉽게 정합(integration)될 수 있어야 한다. 이

러한 개방형 플랫폼에서는 무수한M2M 장비들에 M2M enabler가 정합되어 있기 때문에

원격관리, Provisioning, activation/deactivation, management 등 제반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M2M enabler는 기존에 구축된 통신방식에 구애 받지 않고 어떠한 통신방식

에도 무관하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구축될 수 있으므로, 향후 진화된 새로운 통

신방식에도 최소한의 노력으로 대처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개방형 플랫폼 및 M2M 

enabler는 보안, QoS, Numbering, Identification등을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지원되어야 한

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네트워크 및 단말기기를 확보하기 위해, 기술 개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연구 개발에 투자가 있어야 하며, 필요시 해외의 우수한 업체와

의 제휴 관계를 통해 기술 도입 또는 공동 개발 추진 등 다방면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

다.

3) 표준화 측면

표준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 활동들이 있지만, 국내 표준이 빠른

시간 내에 제정되어야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개발, 구축, 운영되어 복잡성이 증가하고

고비용이 소요되는 현재의 구조를 탈피하여 M2M 산업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으며 이

를 통해 M2M 서비스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표준에 근거한 새로운 비

즈니스 모델이 발굴 될 것이며, 각 제조사, 서비스 공급자, 네트워크 제공자 들 모두 각

자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으므로 관련 산업 기술의 발전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

다.

이에 대한 인식하에 현재 국내․외에서 활발한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요 기관

별 활동 동향을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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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GPP

▹ 2005년 9월 SA1에서 최초 study 시작 “Facilitating Machine to Machine 

Communication in GSM and UMTS”

▹ 2007~2008년도에 SA1 그룹을 통해 이동통신 기반의 M2M 서비스 실현 여부가 검

토됨.

▹ SA2 그룹을 통해 USIM 기반의 M2M 서비스 초기 등록 및 원격 제어 기술이 표준

화됨.

▹ 인간의 개입이 없는 통신의 security가 이슈화됨 (단말의 “trusted computing 기

술” 등) 

▹ 2007년 9월 SA3에서 M2M 보안기술 연구 시작 “Remote management of USIM 

application on M2M Equipment”

▹ 2008년 5월 SA1에서 통신기술 측면의 검토 시작 “Network Improvements for 

Machine type Communications" 연구추진

▹ 2009년 12월 SA는 Rel9에 다양한 M2M 작업을 정의

   - Machine-Type Communications (NIMTC): Work started on new TR to define 

loosely coupled set of possible network improvements for M2M

<3GPP 표준화 작업의 특징>

▹ M2M의“unattended service” 측면을 고려, 보안기술을 우선 전제한 설계

▹ 기존의 이동망 구조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 요인에 주목

▹ M2M 기기의 접속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3가지 망구조의 대안 제시

- Alternative 1

   - Alternative 2: Open Architecture

   - Alternative 3: Architecture with separated connectivity and remote application 

managemen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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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TSI TC (Technical Committee) M2M

▹ 2008 년6월 M2M 기술 워크샵 개최

▹ 단대단(end-to-end)으로 정의된 M2M 시스템 기술의 개발 필요성이 강조됨.

▹ 2009년 1월 TC M2M을 결성, 3개 작업 항목(문서)을 개발중

   - M2M Network function architecture (v 0.0.5)

   - M2M Service requirement (v.0.0.3)

   - M2M Use case: Smart metering (v.0.0.9)

▹ TC M2M은 기기간 통신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응용 시나리오와 단대단

(end-to-end) 통신 구조를 연구하며, 이를 통해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모든 형태의

통신망 및 서비스 구조를 정의하고자 함.

▹ 한국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가 참여하고 있음.

<ETSI TC M2M의 표준문서>

ETSI TC에서 제정한 M2M 표준 문서들은 아래와 같다.

▹ ETSI M2M Drafts Service Requirement(v0.4.1): 2009. 12

▹ Functional Architecture(v0.1.2): 2010. 1

▹ Smart Metering Use Cases(v0.2.1): 2009. 9

▹ e-Health Use cases(v0.2.1): 2009. 9

▹ Connected consumer(v0.0.1): 2009. 12

▹ City Application/Automation (v0.0.1) : 2010. 1

이 표준들의 주요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Service Requirement General Requirement, Service Environment, Service Classes

   - Functional Requirement for M2M Services 등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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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록으로 다수의 Use cases들을 첨부

▹ Functional Architecture General Description of M2M Architecture

   - Functional Architecture

   - Service capability framework

   - 주요절차( bootstrapping 등)를 정의

▹ Smart Metering Use Cases Smart Metering Definition, models, configuration

▹ Smart Metering Use Cases TTCN.GR form

다. ISO/JTC1 WGSN (Sensor Network)

기존의 RFID/USN을 확장하여 통신망 기술로 정의하는 작업을 위해 새롭게 결성되었

으며, 한국이 의장국이 되어 작업을 주도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중이며 TC M2M과 긴밀

한 협력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라. 기타

▹ ITU-T, ESMIG, GSMA, OMA, IETF ROLL, CEN, CENELEC, IEEE802 등 다수

마. 국내 대응과 표준화 필요성

▹ M2M 통신망의 도입을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 표준기술 개발이 필요

   - M2M 통신망과 사물지능 공간화를 전제한 M2M 진화 모델을 개발

   - 다양한 M2M 응용과 다양한 액세스 기술 및 지능형 응용을 통합 지원하는 네트

워크 인프라를 정의

   - M2M 기간망의 기본 구조를 도출하고 공통 표준 모델을 제공

   - M2M  공중망의 역할 모델과 접속 방법을 제공하여 통합망으로의 도입을 지원

   - 다양하게 도입/시도되는 M2M 통신망/사물통신 시범 서비스들간의 상호 호환성

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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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2M 통신망의 단대단 구조를 top-down 방식으로 분석 및 연구하며,  새로운 시너

지 기술 분야를 창출 필요

▹ 국제 유력 표준기구들과의 원활한 교류 활동과 협력을 추진

   - ITU-T 및 ISO는 상위 프레임 워크를, ETSI는 use case 가 강점을 가지고 있으므

로 이들과 연계하여 활용할 방안 검토가 필요함.

   - 국내 RFID/USN 기반을 사물지능통신으로 발전시키는 기술을 국제 표준과 연동

   - M2M PG 등 시장 표준의 주력 개발기구 구성 가능성 검토

한편, 국내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주도하에 M2M 국내 표준 개발을 통해 3GPP, 

ETSI, IEEE 등에서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표준

부문에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 M2M 응용기술 표준 개발

   - M2M 식별체계 표준 개발

   - M2M 서비스 요구사항/프로파일 표준 개발

   - M2M 데이터 포맷 표준 개발

▹ M2M 기반 기술 표준 개발

   - M2M 네트워크 기능 및 구조 표준 개발

   - M2M 디바이스 프로파일 표준 개발

   - M2M 디바이스 이동성 및 QoS 지원표준 개발

   - 원격 M2M 디바이스 관리 표준 개발

4) 제반 환경적 측면

이 외에 M2M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환경적 사항들은 앞에서 언급 되었듯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프라이버시 문제를 살펴보면, M2M 단말기기간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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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안에 대한 대비가 완벽하지 않다면 심각한 프라이버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즉, 

각 개인의 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은 M2M 산업 전반에 걸쳐 활성

화에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법․제도적 인프라 미비에 따른 사회적 신

뢰기반이 취약한 점을 조속히 해결해야 하고, M2M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연

구 및 법ž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이용자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수요를 진작하기 위하여 M2M 관련 전파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다.(전파법 시행령 제 90조의 전파 사용료 산정 기준 등의 정비 등)

한편, 국내의 M2M 서비스는 대부분 CDMA(2G), WCDMA(3G)망을 이용하고 있으며 퀄

컴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업체만 모듈(기기)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Telit 

Wireless가 통신3사에 M2M 모듈을 90%이상 공급 중이며 중소 및 벤처기업은 높은 라이

선스 비용으로 인해 M2M 모듈 및 단말기기 개발 등의 어려움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사

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나, 최근에는 각 제조사들이 여러 솔루션

업체들과의 제휴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원천 핵심 기술을 신속히 확보하고 대량 생산을 가능하도록 하여 제품 개발

및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또한, M2M 산업 및 서비스 시장은 복

잡한 가치 사슬로 연결되어 있어, 최종 고객까지 서비스가 공급되는 과정과 시장 참여

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되어 있다. 즉, 칩셋부터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각각 다른

사업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각 시장별로 단말기, 플랫폼, 응용 솔루션이 상이하여 호

환성이 결여되고 복잡성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복잡성과 호환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개발, 표준화를 추진하고, 해외 우

수 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해 기술 도입 또는 공동 개발 등 상호 협력 체계를 갖추는 것

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의 M2M 산업은 전형적인 Long-tail 비즈니스 형태를 띠고 있어 시장 규

모가 작은 다수의 Vertical Market 및 하부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음성 시장

대비 낮은 ARPU를 가지게 되고, 이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수익성과 직결된다. 이러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시장의 창출, 정부의 관심 및 지원, 지자체의 선도적 도입 적

용 등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활동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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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2M 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 과제

앞에서 살펴본 M2M 시장의 국내외 동향,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 시장의 활성화와 글

로벌 시장선점을 위해 정부와 민간, 학계 등이 함께 추진해야 할 우선적인 주요 과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가. 시장 측면

글로벌 시장의 순조로운 진입과 시장선점을 위해 세계적인 수준의 국내 산업체와 연

계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산업계․학계․각종 협회 및 단

체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단체, 즉 M2M 융합·활성화 클러스터와 같은 협력체를 구

성하여 통신망 제공 중심의 M2M 시장에서 이용자 중심 (단말기, 모듈, 솔루션,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등)의 시장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LG 전자 등 국내 수위의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저가의 고품질 제

품을 상용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림 2-10] M2M 클러스터 구축 단계 구분

  자료 : KISA, M2M시대 시장선도를 위한 제언(20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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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M2M 이용 활성화 및 수요 확대를 통해 시장 성장을 위해 여러 가지의 설명회, 

포럼, 전문가 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M2M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서비스 모델 보급 확산, 지원체계 마련, 정부 정책 방향

제공 등을 통해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민간 분야에서 선도 기술 및 전문 지식 제공, 산

업계와 학계의 요구사항 수렴, 핵심 기술 개발 및 보급 제공, 표준화 연계 확산 등을 통

해 M2M 보급 및 이용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기술 측면

글로벌 외국기업에 비해 국내 원천·핵심 기술 보유 부재의 해결을 위해, 범국가적

핵심기술 개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벤처 및 중소기업 육성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추진

하여 새로운 기술들이 원활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

한,  필요시 해외의 우수한 업체와의 제휴 관계를 통해 기술 도입 또는 공동 개발 추진

등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사회적 측면

법․제도적 인프라 미비에 따른 사회적 신뢰기반 취약을 조속히 해결하고 M2M 활성화

를 위한 정책연구 및 법제도 개선 추진하여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 정책적 측면

국가 차원의 통합된 대응 체계 및 구심점을 마련하여,  글로벌 시장의 효율적인 진입

과 선점을 위한 국내 M2M 역량결집을 위한 범정부적 단일 추진체계 및 인증센터를 마

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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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2M 에코생태계 융합·활성화를 위한 허브 구축

국가 차원의 통합된 대응 체계 및 구심점을 마련하여, 글로벌 시장의 효율적인 진입

과 선점을 위한 국내 M2M 역량결집을 위한 범정부적 단일 추진체계 및 인증센터를 마

련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융합 모델 도출을 위한 산학연 공동의 구심점을 확

보하고 해외 기관과의 교류 활성화로 해외진출 거점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가.  산․학․연 공동의 구심체 마련
M2M 관련 기업, 연구소, 지역 IT 클러스터, 학계 등이 참여하는 산업융합 클러스터

구축하여, 모든 참여 주체들이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화를 통한 가상형

(Virtual) 클러스터로 운영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미래의 스마트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M2M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도록 한다.

▹ 정부 부처/지자체

   방송통신 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범정부 부처 차원에서 상호 협력 및

지자체 확산을 통해, M2M 산업의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및 제도적 지원 기

반을 마련한다.

▹ 산업계

   단말기기, 솔루션 사업자, 네트워크 사업자 등 시장 참여자들은 새로운 서비스 모

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 학계 및 연구소

   ETRI, KETI, 기업 연구소, 대학교 등에서는 핵심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기초 연구

인력을 확충함으로써 기술적인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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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협회 및 단체

   ITU-T, IETF, ISO/IEC 등 국제적인 표준화 단체와 국내 표준화 활동을 연계하여 표

준화를 추진하고 확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융합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기술 개발 아이템을 발굴 및 표준화, 제도

개선 건의 등의 공동 프로젝트를 기획 및 추진하도록 한다. 이러한 공동의 프로젝

트를 위해 정부 차원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연구 조합 형태

의 법인화를 통해 지속적인 사업의 영속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해외 기관과의 협력·교류 강화

M2M 클러스터를 통해 해외 유관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포럼 및 공동 연구 등 추진하

여, 기술ž시장 관련 현황 및 정보 교류, 필요시 분야별 전문가 워킹그룹 활동 등을 통해

융합 관련 이슈사항 논의 및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2-11] M2M 클러스터 주체별 역할 구분

    

 자료 : KISA, M2M시대 시장선도를 위한 제언(20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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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교류 정례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을 확

보하고, 국내 기업에 해당 국가의 해외 시장·기업 정보 제공, 회원사간 필요에 기반한

현지 활동시(예, 기업 설명회 등) 지원 및 안내 등 상호 협조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

여야 할 것이다.

3) M2M 확산환경 조성

가. 개방형 테스트베드 및 인증체계 구축

M2M 개발부터 필드 테스트까지 원스톱 해결 지원으로 테스트 비용 절감 및 모듈/단

말의 출시 시간 단축 등의 효과를 도출하고 이용자의 신뢰성 제고와 서비스의 조기 확

산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 접속 인증, 가전제품의 단말/모듈 인증, 

건설의 솔루션 인증 등 M2M 분야의 원스톱 테스트/인증체계 마련을 통해 M2M 서비스

사업자의 신속한 사업 참여 및 시장진입 효과가 발생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많은 중소

또는 벤처 기업들의 모듈, 단말, 플랫폼, 서비스 제공 기술 시험, 검증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M2M 표준 모델 확립

M2M 서비스를 위한 가입자망 접속규격, 기술규격,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품질 관리 기

준 마련하여, 공공 및 민간분야의 원활한 M2M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M2M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정 및 배포하여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서비스별 구축 시 필요한

기술 및 요구사항, 기반시설(무선국, 라우터, 전력설비등) 구축방법,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 등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 식별체계 도입 및 사물정보자원 관리체계 구축

IP 또는 코드기반의 식별체계 연구 및 사물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관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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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구축하고, 공공 사물정보의 안전한 민관 활용촉진을 위해 사물정보의 등록·관리 서

비스를 제공 및 연동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개발·보급 등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한다. 

라. 사물지능통신 확산 시 역기능 예방

M2M의 확산 시 우려되는 보안 취약성,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의 역기능 극복을 위한

대책마련을 추진하여, 안전한 사물지능통신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인증, 암호모듈 등의

보안 기술 및 관리체계 개발하고, 사물지능통신 기기의 안전성 검증체계 구축 및 검증

표준안을 마련한다.

마. M2M  도입·확산을 위한 법․제도 정비
M2M 도입 장애요소 제거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식별체계 도입 의무화 등 관

련 법제도 정비방안을 도출하여, M2M 사업자제도 도입방안, 인프라 공동구축 및 이용

시 지원방안 등 정책 연구룰 추진하여야 한다.

바. M2M  전문인력 양성

M2M 포럼, 대학/대학원 등에서 M2M 교육과정 및 신설센터를 개설하고 지원하고 국

내외 관련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인력 양성을 추진하여, 새로운 산업분야로 향후 전

문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산업 전반에 걸친 교육 분야의 세분화 및 개인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교육은 현장 중심으로 단계별 실무 교육을 통해 내실

을 기하고, 학점 교류를 활용하여 인력의 참여 관심도를 향상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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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M2M 인증제도 도입 방안 제언

본 절에서는 기존에 시행중인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통한 (가칭) 사물통신기반법(안)을

작성하여 M2M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근거를 마련하였고, 국내 유사인증제도 유

형을 검토하여 M2M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세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추진

방안과 쟁점을 살펴보기로 하며,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우선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M2M 인증제도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검토

1)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능형전력망 특별법은 지능형전력망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그 효율적 운용 및

이용을 통하여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며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지능형전력망 특별법은 이른바 “지능형전력망” 개념과 이에 따른 지능형전력망기술

및 사업,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합목적적/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이다.

"지능형전력망"이라 함은 기존 전력망에 IT기술을 접목하여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

향으로 실시간 전력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을 말

한다.(지능형전력망 특별법(안) 제2조(정의) 1).

지능형전력망 특별법은 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능형전력망위원회, 지능형

전력망기술의 개발, 지능형전력망기금,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지능형전력망의 보급, 

지능형전력망사업의 진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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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장 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능형전력망위원회

제3장 지능형전력망기술의 개발

제4장 지능형전력망기금

제5장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제6장 지능형전력망의 보급

제7장 지능형전력망사업의 진흥

제8장 지능형전력망의 보호

제9장 보 칙

<지능형전력망 특별법안의 구성>

지능형전력망 특별법은 인터넷 또는 사물통신기술 등 IT기술들을 혼합하여, 합리적/효

율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자동화된 체계를 구현해내기 위해 다양한 국가적 사업들을 실

시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구비하고자 추진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실시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추진을 위한 위원회을 설치

하며, 구체적인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단을 조직하였고,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금의

조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능형전력망을 보급/진흥/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들을 나열하였다.

본법의 목적과 구성, 기본적 내용 등을 살펴본 결과, 지능형전력망 특별법은 사물통신

기반법과 유사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그 규율 객체가 “전력”

에 국한한다는 점에서 전력 등을 포함한 모든 지능형 사물통신을 추구하는 사물통신기

반법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즉, 지능형전력망 특별법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력의 이용 및 제공을 목적으로 필

요한 지능형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선도적 사업을 추

진하며, 진흥 및 지원책을 시행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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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 특별법안 제1조(목적) 사물통신기반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형전력망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그 효율적 운용 및 이용을

통하여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며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사물통신기반 구축 및

사물정보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사물통신기반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물정보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사물통신

관련 산업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사물통신기반법의 비교>

그러나 사물통신기반법은 전력에 국한하지 않고 이를 포함한 모든 국가적 재화 등을

효율적/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근본 목적을 가지고 사물통신기반(인프라)의 구축과 합리

적인 활용을 위한 국가적 지원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결과적으로 지능형전력망 특별법은 그 규율대상이 사물통신기반법보다 협소하여 두

법의 내용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지능형전력망 특별법상의 “지능형전력망”이 사물통신기반법상의 “지능형 사물통

신”의 개념을 이용하는 경우(그러한 개연성이 당연히 높을 것임)에는 사물통신기반법

이 보다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능형전력망 특별법은 일부 사항에 있어서 사물통신기반법과 중첩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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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기반서비스법

인터넷기반서비스법의 목적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을 통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인터넷기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터넷기반서비스라 함은 명칭이나 서비스의 방식을 불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

보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매개하는 서비스, 재화 또는 서비스를 거래하거나 거래를 매개

하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원격제공 등을 통하여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와 이상의 서비

스가 가능하도록 전문기술․결제․인증․정보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인터넷접속서비스

는 제외한다)를 말한다(인터넷기반서비스 사업법(안) 제2조(정의) 1).

 

인터넷기반서비스법은 서비스 제공업무의 공정화, 안정성 및 신뢰성의 확보, 분쟁의

해결, 경쟁촉진 및 발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의 제

공 및 이용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다양한 신규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출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

거의 미비로 신규서비스의 도입 지연에 대한 우려 즉, 신규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이

루어지는 개별 서비스별 입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법안이다.

 

이와 비교하여 사물통신기반법은 사물통신기반의 효율적인 구축 및 사물정보의 원활

한 이용촉진을 목적으로 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의 성격이고, 가장 큰 차

이점은 인터넷기반서비스법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사물통신기반법은 사물통신(망)의 구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인터넷기반서비스법은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초점이 있으며, 사법적 계약의 자율

성에 수정을 가하여 공공적 이익을 조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강하다. 그러나 사물통신기

반법은 사물통신기반(인프라)의 구축과 합리적인 활용을 위한 국가적 지원 방안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으며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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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두 법의 교차점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

  - 사물정보 등이 유․무선을 이용하여 서버 및 사물정보 이용자에게 전송될 때 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가 전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 즉, 향후 사물통신기반이 구축되어 사물정보 서비스 사업자가 출현하게 되면 사

물정보 서비스가 활발하게 될 것인데, 사물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되어질 수 있는가?

  - 예를 들어, 사물정보가 무선인터넷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등 이용자의 단말기로

전송되어질 경우 이를 인터넷기반서비스라 할 수 있는가?

결과적으로 향후 사물정보의 서비스가 사업자 등에 의해 서비스될 경우 인터넷기반서

비스법과 중첩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사물통신기반법과 인터넷

기반서비스법의 내용상 직접적인 관련사항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통신의 기본적인 법이며, 사물통신지원법은 사물통신 기반을 구축하고 사물정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적․촉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물통신지원법은 전기통신설비 등이 일부 포함되어 구성되는 사물통신기반

을 효과적으로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사물정보의 공용이나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을 지원

하는 법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기통신 기본법으로 사물통신 관련 분야를 지원하기에는 목적/

취지 등에서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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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상호접속) ①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허용할 수 있

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의 범위와 조

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허용

하여야 한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

한 기간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제21조(목적외의 사용의 제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반하여 이를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거나 그 설치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물통신 관련 전기통신기본법상 미해결문제>

   

 - 사물통신기반은 각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연동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

나, 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에 의하면 타인통신의 매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

고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가능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 상호

접속에 의한 근거로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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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

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사업법상 상호접속에 의하더라도 전기통신기본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을 경우 타인통신 매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물통신지원법의 취지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연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기타 다른 부분에서의 전기통신기본법과 사물통신의 연관성은 없다.

4) 국가정보화 기본법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

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정책의 수립방향에 대한 기본법적 성

격의 법률로서 사물통신지원법의 기본적 취지와 일맥상통하다. 다만, 국가정보화 기본법

이 사물통신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구성하거나 지원하도록 규제하는 부분이 없으므

로,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규율 또는 지원하기 곤란한 부분이 발생한다.

<사물통신 관련 국가정보화 기본법상 미해결문제>

- 국가정보화 추진의 일환으로 사물통신기반의 구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사물통신

기반의 구축이 언제나 국가정보화에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사물통신지원법의 중

요한 목적인 중복투자 방지 등은 국가정보화 추진과 직접적 연계가 부족하다.

- 또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사물통신기반 조성과 사물정보의 사업적 활용을 지원하

는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구체적으로 사물통신과 연관성을 찾는 부분을 찾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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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제5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산업의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기술의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

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법률로써 사물통신기반도 관련될 수 있다.

- 사물통신기반에는 전파활용, 주파수확보, 유무선의 결합, 방송과의 연계 등 정보통

신만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고, 본 법상의 산업기반에 사물통신과

관련된 네트워크(망)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일 수 있다.

- 사물통신지원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만을 위한 법이 아닌 사물통신의 기반을 구

축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사물통신망을 구축․이용하는 것에도 그 목

적이 있다.

기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 사물통신지원법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은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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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제1항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
술협력․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본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

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를 보호하는 법률이지, 통신망의 구축을 위한

법은 아니며 사물통신망의 구축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정보보호

에 관한 부분은 사물통신정보의 이용에 관련하여 일부 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 제6조 제1항에서는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사물통

신기반은 정보통신망+전기통신망 및 자가설비의 연결이 자동화/지능화 된 것을 일

부 요소로 포함하므로, 일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 그러나, 사물통신지원법은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기존의 시설

과 설비 및 기술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면서 사물통신기반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어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6) u-City 건설법

u-city 건설법은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제2조 제3호)을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u-City 건설법의 핵심목적이 ‘도시의 경쟁력’ 

향상과 그러한 경쟁력 있는 도시의‘건설’이므로 사물통신(망)이 u-City 건설에 일부

연계될 수는 있으나, 완전히 포섭되거나 포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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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통신기반의 구축과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 첨단도시인 u-City의 일부 필요조건이

될 수 있으나, 사물통신기반과 그 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을 촉진하는 것(사물통신지원법

의 근본 취지)은 ‘국가적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조율하고 기존의 설비 등을 효

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u-City의 첨단설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사물통신기반 또는 사물통신망은 그 이용

에 따른 결과(정보수집) 등이 국가 또는 사회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할 경

우가 많다. 따라서, ‘u-City의 건설’에 핵심이 되는 이 법만으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물통신 지원과 이용촉진에 관한 규율이 불가능하다.

<사물정보간 상호정보처리 및 운영의 관련문제>

 - u-City 건설법이 어느 한 지자체 내에서의 u-City 건설에 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고, A지자체와 B지자체 사이의 상호 정보의 처리 및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못하다.

 - 만일 복수의 지자체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사물통신기반 관련 시설을 이용하여 각

기 다른 정보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생산할 때, 또는 국가차원에서 함께 이용하거

나 다른 지자체와 효과적으로 공유하고자 할 때 그 책임과 관리 및 이용촉진 방법

과 기술의 조화 등의 문제를 u-City 건설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

 

 - 그러므로, 국가와 u-city 사이, 각 u-city 사이의 사물정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공

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 u-city 사이의 기술적 요소들을 조화시켜 사물통신기반

을 거미줄처럼 구축⦁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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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목적의 사물통신

U-city A U-city B `U-city C

<u-City 건설법과 사물통신 서비스의 문제>

 - u-city 건설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물통신기반과 흡사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

설’ 건설에 근거를 부여할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한 서비스에 대한 규율내용은 없

다. 새로운 사업내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나 서비스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대

응이 필요하다.

 - 또한 국가 및 국민들은 결국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서비스가 지

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기관마다 기준이 달라서 혼란을 초래하거나 낭비되는 요소

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규율하는 통합된 또

는 조화로운 기준이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러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중심기관을 설정하면, 사업자들은 합리

적으로 통합/조화된 서비스 기준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경쟁할 수 있고, 

이용자인 각 기관 또는 국민들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중복투자 등에 의한

비용보다는 저렴할 것임)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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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보와의 관련문제>

 - u-City 건설법상 수집된 정보 등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에 해당될 수 있으나, 사물

통신기반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망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그

개념 정의 등 일부 사항과 관련하여 연계가 가능하다.

 

- u-City 건설법에 따라 건설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사물통신기반시설 또는

기반의 하위개념인 사물통신망)에 따라 수집된 정보들을 국가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하여야 하고, 정보통신망법상 통신망과 다른 정보통신망에 해당되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한 사물통신지원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M2M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우선 필요한 작업이 상위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다. 이를 위해 국내 유사한 관련 법제도 검토를 통하여 (가칭) 사물지능통신기반 구축

및 사물정보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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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사물지능통신기반 구축 및 사물정보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사물지능통신기반법(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물지능통신기반 구축 및 사물정보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

여 사물지능통신기반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물정보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사

물지능통신 관련 산업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물지능통신”이란 사물의 상태나 상황정보(이하 “사물정보”라 한다)를 인지

하거나 제어하기 위하여 지능화된 기기간에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사물지능통신망”이란 사물지능통신이 가능하도록 계통적ㆍ유기적으로 연결ㆍ

구성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집합체를 말한다. 사물

지능통신망의 종류는 다음의 각 목과 같다.

가. “사물지능통신공중망”이란 사물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사업자가 구축한 사물지능통신망을 말한다.

나. “사물지능통신공공망”이란 사물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이나 지

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구축한 사물지능통신망을 말한다.

다. “사물지능통신선도망”이란 사물지능통신망과 관련된 기술과 기기를 시험ㆍ검

증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축한 사물지능통신망을 말

한다.

3. “사물지능통신사업”이란 사물지능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집한 사물정보를 사물정

보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4. “사물정보서비스사업”이란 사물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이하 "사물정보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사물지능통신기반”이란 사물지능통신망과 사물지능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데이

터베이스, 식별․정보보호체계, 인터넷주소자원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물지능통신망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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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물지능통신기반 구축 추진체계

제4조 (사물지능통신 기본계획의 수립)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물지능통신기반의 효

율적인 구축과 사물정보이용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사물지능통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사물지능통신망의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2. 사물정보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3. 사물지능통신망 및 사물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방향

4. 사물지능통신의 인터넷주소자원 확보 및 식별체계 수립

5. 사물지능통신망 관련 기술의 개발, 표준, 보급, 확산 및 활용

6. 사물지능통신을 위한 주파수 및 전파사용료에 관한 사항

7. 사물지능통신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사물지능통신의 진흥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9. 사물지능통신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물지능통신 관련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

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

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

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물지능통신에

관한 소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사물지능통신망위원회의 설치) ① 사물지능통신망의 구축 및 사물정보이용의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물지능통신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물지능통신망의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물정보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로 한다.

1. 사물지능통신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 위촉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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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무협의회의 설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물지능통신망의 구축과 사물정보

이용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에 관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1조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7조 (사물지능통신지원센터의 설치) ① 사물지능통신망의 구축에 있어서 중복투자

를 방지하고 사물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하에 사

물지능통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2. 사물지능통신사업 총괄 및 관리

3. 사물지능통신분야 기술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산업촉진

4. 사물지능통신선도망 종합운영

5. 사물지능통신 관련 시스템 및 제품 등의 인증․보안․표준화

6. 사물지능통신에 관한 연구․조사․통계 및 홍보

7. 사물지능통신망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지원

8. 사물지능통신망 현황의 조사 및 확인

9. 기타 사물지능통신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지원센터의 설립,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1조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사물지능통신사업의 허가 등

제8조 (사물지능통신사업의 허가 등) ① 사물지능통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

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물정보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7항, 제6조와 제7조, 제12조와 제13조의 규

정을 준용하고, 제1항의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은 사물지

능통신사업으로, 위치정보사업자는 사물지능통신사업자로, 위치정보시스템은 사물지

능통신기반으로, 개인위치정보와 위치정보는 각 사물정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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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의 휴지․폐지 등) ① 사물지능통신사업자는 그가 경영하고 있는 사물지능

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휴지 또는 폐

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하여 방송통신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물지능통신사업의 휴지․폐지로 인하여 별도의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물지능통신사업자에게 가입전환 대행 및 비용

부담, 가입해지 등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의 휴

지․폐지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사물정보서비스사업자가 그가 경영하고 있는 사물정보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전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장 사물지능통신공공망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

제10조 (사물지능통신공공망 구축의 기본원칙)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사물지능통신공공망의 구축에 있어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사물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중복투자의 방지) ① 사물지능통신공공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자는 기존에 구

축된 사물지능통신망과 중복여부 및 공동이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 사물지능통신공공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물지능통신공공망의 구축 및 관리

에 관한 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 치안, 국가 안보 등 특수 국가 목적 수행을 위하

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물지능통신공공망의 구축에 관한 계

획이 중복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사물지능통신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

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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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사물지능통신기반의 조성 등

제12조 (사물통신선도망의 구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물지능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과 기기를 시험․검증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물지능통신선도망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물통신선도망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기술개발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물지능통신망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보

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 (사물지능통신망의 표준화 추진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물지능통신망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물지능통신망 및 사물정보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

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사물지능통신 서비스 활성화)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 산업, 생활 및 복지 등

각 분야에서 사물지능통신 관련 기술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촉진

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국제협력의 촉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물지능통신망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기나 기술 또는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국제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권한의 위임․위탁) 방송통신위원회는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① 제9조부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을 추진

하는 경우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1조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소요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비용의 지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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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영역

구성요소 정 의

Applications
요구되는 비즈니스 기능을 제공하는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Common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조직구성 및 현황

Network 논리적, 물질적 접속환경

사업자

(서비스환경)

Data Center 인프라스트럭처를 포함하는 H/W 등 서비스 제공능력

Ongoing

Support

시스템 유지보수, 컨설팅, SI, 교육, 핼프데스크 운영

등의 대고객 서비스

2. 유사인증 제도 검토

1) ASP 인증제도

ASP인증제도는 국내 ASP사업자의 서비스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사용자

의 서비스 선택기준을 제시하고 서비스의 품질경쟁을 유도하여 ASP산업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한국 정보통신 진흥협회에서 시행하는 인증체계이다.

ASP인증제도의 인증영역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공통적인 업체정보 즉 서

비스제공자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제반환경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

는 '공통항목', 비즈니스 기능을 제공하는 기업정보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의 계약 및 획득

그리고 배달의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인 '어플리케이션서비스', 논리적, 물리적 접속환경

즉 데이터센터의 네트워크 장비와 이용고객 사이트에 있는 네트워크장비 그리고 이 둘

을 연결하는 통신망까지를 그 영역으로 하는 '네트워크서비스', ASP 사업 전반에 나타

날 수 있는 보안사항에 대하여 관찰 통제하는 부분인 '보안서비스', ASP 서비스의 관찰,

관리, 보고하는 활동과 시스템 유지보수, 컨설팅, 교육, 콜센터 및 헬프 데스크 운영 등

의 대 고객 서비스를 총칭하는 '고객지원서비스', 환경통제와 재난방지 그리고 공용장비

의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센터'의 6개영역으로 구분된다.

ASP인증절차는 신청, 심사계획작성, 심사계획통보, 심사약정체결, 심사, 심사결과 심의

및 의결, 인증서 발급 및 등록, 사후관리, 갱신심사로 진행된다. 

<표 2-10> ASP 인증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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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S(S/W 품질) 인증제도

정부는 국내 S/W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S/W의 품질 경쟁력 제고와 신뢰도중진

을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품질시험·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엄격한 테스트

와 공정한 시험 등 일련의 테스트절차를 걸쳐 TTA의 품질인증을 받은 S/W제품에 한해

GS(Good Software)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GS마크 제도는 시험·인증을 통한 품질향상 극대화와 정부공인 인증획득을 통한

제품의 신뢰도 증가,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한 제품마케팅 지원 그리고 사전 검증된

고품질 S/W공급으로 S/W유통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벤처기업협회,2008).

현재 TTA에서 실시하고 있는 S/W 품질인증은 패키지, 모바일, 임베디드, 컴포넌트, 

e-Biz, Web-based S/W, Gane, GIS, ERP, CRM, KMS, Groupware 및 보안 S/W 등 모든

분야의 스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TTA는 국제 표준에 의거 2000년 8월부터는

한국형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기능성, 신뢰성, 효율성, 사용성, 유지보

수성, 이식성 등 다양한 기준에 근거해 테스트를 하고 있다.

3) 녹색기술 인증제도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

화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등 사회ㆍ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

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

는 기술 등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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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분야 61개 중점분야

01. 신재생 에너지
01. 태양광 02. 연료전지 03. 에너지 저장

04. 풍력 05. IGCC  06. 청정연료 07. 해양에너지

02. 탄소저감 01. CCS   02. Non-CO2 온실가스처리 03. 원자력

03. 첨단수자원 01. 히트펌프 02.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03. 담수플랜트

04. 그린IT

01. LED  02. 시스템 반도채03.차세대 디스플레이

04. 그린SW &솔루션 05. 그린컴퓨팅 06. 그린 임베디드SW 07. 

차세대 센서 네트워크

08. Digital 선박 09. 스마트그리드 10. 그린 방송통신

05. 그린차량
01. 그린카 02. 저공해 고효율차량 03. 그린농기계

04. Wise Ship 05. 첨단 철도 06. 그린자전거

06. 첨단그린 주택·도시 01. U-City 02. ITS(지능형 교통시스템) 03. GIS(,공간정보)

07. 신소재

01.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02. Ionic Liquip 소재 03. 나노탄소

융합소재 04. 기능성 나노필름 05. 농산차원유래 천연소재 06. 

친환경 농자재 07. 차세대 센서 네트워크

08. 청정생산 01. 국제환경규제대응 02. 무오염생산 03. 자원순환

09. 첨단그린 주택·도시
01. 생태환경변화 대응 02. 생물자원 03. 저투입생산

04. 첨단자동화 시스템 05. 식품생산 06. 안전유통

10. 첨단그린 주택·도시

01. 기후변화예측 및 모델링 02. 친환경제품 03. 폐기물 및

폐자원 04. 유기성 부산물 자원화 05. 친환경제품

06. 생태계보전 및 복원 07. 유해성 물질 모니터링 및 환경정화

<표 2-11> 녹색기술 인증대상

4)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도

점점 더 많은 개인과 기업의 정보들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놓이게 되면, 주된 관심은

어떻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맞추어지게 된다. 

따라서 성공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



- 95 -

증할 수 있는 인증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다.

한국 IDC가 발표한 ‘2011년 국내 기업IT 수요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현

재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13%로 아직은 미미한 수준으로 아직은 클

라우드 서비스 도입과 그 확산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이는 클라우드 서

비스가 기업정보화 시장에서 아직도 신뢰기반을 형성하지 못한데서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기업정보화 시장에서 신뢰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해결

해야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서비스 품질기준, 권한남용방지, 정보보호 등의 법

규와 서비스 도입 지원 정책을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

즉,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에 따른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품질분쟁, 서비스 이전, 정보

유출 처리 등에 대한 서비스 가이드라인과 서비스 품질기준, 정보보안 등의 법규와 인

증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림 2-12]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범위 및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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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S 서비스 인증제도

현재 KS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서비스분야 중 소비자 불만이 많거나 국가적으로 서

비스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확대 고시하여 서비스 산업 발전을 적극

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함에 있다

[그림 2-13] KS서비스 인증 심사항목

6) 스마트그린홈, 빌딩 인증제도

효율적인 전기에너지 관리를 위한 양방향 지능형기기 및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있는

평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능형기기 보급을 지원하고, 지능형기기들로 구성된 시스

템을 평가해 줄 수 있는 인증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인증 대상은 지식경제부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거, 지능

형전력망 관련 제품 및 설비 등이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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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범위>

▹ 지능형전력망

   - 안전성, 상호운용성,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능형 전력망

관련 제품 및 설비에 대해 인증

▹ 지능형전력망 관련 제품

   - 중복인증을 피하기 지능형기기에 대해 인증(기술기표원)된 제품을 에너지관리

시스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항목만 인증

▹ 지능형전력망 설비에 대한 인증

   - 시험기관을 통해 에너지관리시스템과의 안정, 상호운영성 등을 시험평가

7)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10대 정책방향 중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서, 건물 부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실시하는 인증제

도로 그린빌딩 인증제도라고도 한다.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

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으로 친환

경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관련 법령으로는 건축법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이 있다.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

원의 절약,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함으로써 친환경건축물 건설 유도

·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한 기대효과로 건물의 자재생산, 설계,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전 과정에

LCA(Life Cycle Assessment) 평가기법 도입으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 환경친화적인 건축물 건설 유도 및 건축물 전 과정의 환경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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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능형건축물인증제도

지능형빌딩은 미국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UTBS(United Technologies Building System)

사가 건설한 City Place(1984년 1월 완공)에 처음 사용하였다. 미국의 IBI(Intelligent 

Building Institute)에 의하면 "지능형 빌딩이란 빌딩의 구조, 시스템, 서비스, 관리 등의

4대 기본요소를 적절하게 조화시킴으로써 생산성과 경제성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건물로

건축주, 관리자 및 입주자에게 그들이 목표로 하는 경제성, 쾌적성, 편리성, 안정성, 융

통성 및 시장성에 대하여 만족시키기 위한 빌딩”으로 정의된다. 또한 일본의 건설성에

의하면 지능형빌딩이란 21세기를 전망하여 고도의 정보산업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

화 시스템을 갖춘 건축물 또는 정보통신의 고도화, 에너지 절감, 실내 환경의 쾌적화, 

정보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 등에 대책이 완비한 빌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식경제

부 산하 산업연구원에서 “쾌적한 사무환경 속에 지적인 생산효율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인간과 정보와 빌딩의 안전성을 높이고, 건설과 유지 관리 측면에서 경제성을 추구 동

시에 인간사무자동화시스템(OA), 빌딩자동화시스템(BA), 정보통신시스템(TC) 및 상기시

스템을 건축 환경적인 면을 고려, 유기적으로 통합 구현한 빌딩”이라고 하였다.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민간부문에서 일정한 기준 없이 시행하여온 지능형

건축물에 대한 객관적 성능기준의 제시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 지능형 건축물 관

련 기술개발 및 보급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유비쿼터스 기술이 융합된 첨단건축을 통하

여 유비쿼터스 도시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건축물의 지능화 수준에 대한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지능형건축물

의 기술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쾌적하고 생산적인

실내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지능형건축물의 거래시 등급인증을

통한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가치를 부여 받을 수 있고 구매자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

해 줄 수 있으며, 유지관리에 요구되는 관리/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인터넷접속

품질 및 정보화가 용이하다. 구축된 다양한 시스템에 대한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유지보수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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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측면에서는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 지능형건축물의 기술적인 수준에 대한 객관

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지능형건축물에 대한 홍보자료 및 분양시

마케팅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능형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건물

생애비용의 절감을 유도하고 건축물의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생활의 편리성을 향

상시킨다.

 

국가적인 측면애서는 지능형건축물에 대한 관련기술 및 산업발전 유도와 기술적 기반

을 정비할 수 있으며, 지식정보화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E-Korea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해 지능형건축물의 구체적인 기술정책 수립에 활용 될

수 있다.

9)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건축을 확대하고, 건축물 에너지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하

여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건축물은 건축

법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또는 업무용 건축물이 그 대상이다. 일정수준 이상의

인증등급을 획득한 건축물은 개별 법령에 따라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거는 건축법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이다.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환경의 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건설사업주체, 소유주체, 관리주체 및 건물사용자 등 건물과 관

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며, 건물부문에서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

을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에너지 절약기술에 대한 투자

유도 및 쾌적한 실내환경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0)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구내통신망은 통신과 방송 서비스를 가입자에게 전달하는 최종 구간으로서 각종 서비

스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인프라로서, 건축물에 한번 설치되면 대부분 20~30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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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변경이 곤란하고 건축물의 수명과 함께하기 때문에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구내통신 설비의 권장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효

과적인 구내통신망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구내통신 설비의 고도화를 유도하고 효율적

인 확대 적용방안을 제고하여야 하므로 구내통신 설비에 대한 활성화 및 이용환경 개선

을 통해 가정에서도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구내통신 설비가 건축주의 사유재산 인 건물의 구내통신망은 회선의 노후화, 설

비의 수용한계 등으로 전체 통신장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왔다. 기간통신망

및 가입자망 구간이 아무리 고속·고도화되더라도 구내통신망의 배선·배관 설비 등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최종 사용자인 일반 국민은 고속의 정보통신 서비스 품질을

실감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로, 이에 대한 해소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 초고속정

보통신건물 인증제도의 도입 배경이 되었다.

가. 목적

구내통신 선로설비에 대한 설치 권장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구내통신 선로설비 고도화

를 촉진하여 초고속정보통신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향후 등장할 고도정보통신 서비스

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나. 개요

▹ 대상건물 :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업무용 연면적 3,300㎡ 이상

▹ 신청인 :  건축주

▹ 관리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인증기관 : 전파관리소

   심사기관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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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의 구분

   - 예비인증 : 건축물의 완공 전에 설계도서를 통하여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인증

한다.

   - 본인증 : 건축물의 준공승인 전에 설계도서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평가된 결과

를 토대로 인증 한다

▹ 인증등급

   - 초고속정보통신(공동주택, 업무시설, 오피스텔 용도별로 특, 1, 2, 3 등급 구분)

   - 홈네트워크 (AA, A, 준A 등급 구분) 

▹ 인증마크

[그림 2-14]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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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절차

   - 처리흐름도

[그림 2-15] 처리 흐름도

▹ 도입효과

   - 구내통신설비 설치 권장기준을 제시하였다는 것과 신뢰성 있는 정부의 인증을

통해 입주민, 건설업체, 허가관청 등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구내통신분야의 사

실상 표준으로 정착되었다.

   - 가정내 초고속정보통신 케이블을 설치가 용이해지고, 인증을 받은 가구에서 통

신케이블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가정내 미관을 좋게 할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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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주도형 서비스주도형 인프라⦁서비스 복합형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지능형아파트인증제도

NEP⦁NET 인증

ASP 인증제도

GS(Good Software) 인증

클라우드서비스인증제도

KS 서비스 인증제도

지능형건축물(IBS) 인증제도

녹색기술 인증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스마트그린홈,빌딩인증제도

가정내 홈네트워크를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 초고속정보통신 설치와 관련된 시간 및 비용 절감과 IT장비산업에 파급효과 크게

발생하고 있다.

   - 구내통신망 고도화를 촉진하고, 초고속인터넷 보급․확산을 선도하였으며 광대역

통합망(BcN)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홈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고 있으며 초

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촉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국가정보화가 이루어질 수 있

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3. 유사인증제도 유형 분석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사 인증제도는 시행목적에 따라 인프라형, 서비스형, 인프

라⦁서비스 복합형으로 구분된다.  

<표 2-12> 유사인증제도 유형

현존하는 대다수 건축물 인증제도는 기존 인프라 성능에 한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

으며 서비스 주도형 인증은 없는 상태이며, 각종 인증제도 시행 초기에는 인프라가 주

도 하였으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목적형 인증제도로 다변화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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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2M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3가지 방안

구내통신 설비 활용도를 제고하고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콘텐츠 등)의 활성화를 촉진

하기 위하여 서비스 인증제도 도입·시행이 절실한 시기이다.

현재 사물지능통신산업이 유선보다 무선분야에서 더 급속하게 진화함에 따라 정부에

서는 사물지능통신 산업 활성화를 촉진·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인증제도 도입이 절실하

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능한 사물지능통신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3가지 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

련해 보았다.

▹ 1안) 사물지능통신 인증제도 제정

  - 기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프라 위주의 인증제도와 중복을 최대한 배제하고

새로운 패러다임 방식의 인증제도를 제정한다.

▹ 2안) 유사 인증제도를 참고하여 새로운 인증제도 제정

  - 특정 분야에 한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유사인증제도(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

도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를 사물지능통신 분야와 통

합·보완하여 새로운 인증제도 제정한다.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고시는 방송통신위원회, 국토해양

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2009년 고시하고 2011.3월 개정 고시하였다.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에 병합되어 있는 홈네트워크 설비 분야를 분리하

여 사물지능통신 인증제도로 Renewal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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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에 사물지능통신 인증기준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한다.

  ※ 고시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기준에 사물지능통신 인증제도 도입으로 건설

현장에 설치를 촉진·유도하고 산업 활성화에 기여가 예상된다.

 

▹ 3안) 기존 인증제도와 통합하여 새로운 인증제도 개정

  - 현재 인프라의 설비 상태와 성능 검증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건

물 인증제도(홈네트워크 분야 포함)와 사물지능통신 분야 등을 통합하여 새로운

인증제도 제정한다.

  - 기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와 사물지능통신 분야를 통합하여 새로운 인증

제도를 제·개정하기 위해서는 상호 공통적인 분야는 분리하고 초고속정보통신건

물 인증분야와 홈네트워크 및 사물지능통신 분야로 각각 분리한다.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

술기준과 새로운 사물지능통신 인증 적용대상 등을 반영하는 인증업무 처리지침

제·개정이 필요하다.

5. M2M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쟁점

1) 분리 또는 통합되는 인증제도에 대한 인증업무 처리지침을 제·개정해야 한다.

  - 공통분야, 초고속분야, 홈네트워크 및 사물지능통신 분야로 구분

2) KCC에서는 새로운 사물지능통신 인증제도 제정에 필요한 적용대상 및 인증주체 등에

대한 주요사항을 사전에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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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물지능통신 인증분야가 반영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안)

에 대한 관계부처(국토부 및 지경부) 업무 협의가 되어야 한다.

[그림 2-16] 각 검토(안)별 도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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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2M 인증제도 도입(안) 

1) 추진배경

사물지능통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를 이용한 서비스 활용 촉진을 위해 인증제

도 도입은 절실한 시점이지만, 사물지능통신 분야 서비스가 활성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로 인증 제도를 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기존 제도와 합병을 통한 개정을 통해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게 최선책으로 여겨진다.

앞서 제시한 인증제도 도입 방안을 통한 여론 수렴결과 사물지능통신 분야 서비스가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홈 네트워크 분야 서비스를 우선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에 포함되어 있는 홈네트워크 서비스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이 제시한 서비스 등

[그림 2-17] 사물지능통신 서비스 플랫폼

자료 : 정보과학회지, 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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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개요

사물지능통신 분야 서비스가 대부분 무선 방식인 점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또는 오피

스텔 등에서도 M2M을 활용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유선설

비 위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홈네트워크건물 인증 심사기준에 무선설비를 추가하는

지침개정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초고속건물 인증에서 특등급에 한해 무선 AP가 반영되어 있지만, 다양한 무선통

신을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Zigbee, Bluetooth, NFC(RF), WiFi 통신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추가되어야 한다.

유선 기반의 홈네트워크는 복잡한 배선공사로 인한 설치비용과 조정, 운용, 변경등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어서, 무선기술이 접목된 홈네트워크 기술만으로도

상당 부분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스마트 가전기기와 M2M을 활용한 전력검침 및 생

활안전 서비스 등 유무선이 융합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으나, 현행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기준은 유선위주로 규정되고 있어 새로 등장하는 무선기반의 홈네

트워크 서비스를 수용할 수 없다.

 [그림 2-18] 유선기반 홈네트워크 사용시 배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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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네트워크에 적용되는 무선기술(M2M) 현황

유선 홈네트워킹 기술은 전력선과 케이블 기반으로 고속화되고 있으며, 무선 홈네트

워크 기술은 고속화, 저전력, 고정밀 기술로 진화되면서 점차 유무선을 연동하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 중이다.

<표 2-13> 홈네트워크 기술분류

1단계 2단계 3단계

홈네트워크 기술

홈플랫폼 기술

홈서버/홈게이트웨이 기술

홈네트워크 보안

개방형 서버 기술

유⦁무선

홈네트워킹기술

유선 홈네트워킹 기술(Ethernet, PLC, IEEE1394)

무선홈네트워킹기술(WLAN(802.11a/b/g/n), WPAN(UWB, ZigBee))

정보가전 기술
지능형 정보가전

홈센서 기술(센서, RFID)

지능형

미들웨어 기술

홈네트워킹 미들웨어 기술

상황적응형 미들웨어 기술

멀티 모달 인터페이스 기술

자료 : TTA 저널, 2009

무선 홈네트워킹을 위한 무선 전송기술은 수 Gbps급 전송속도의 초고속 UWB 통신기

술과, ZigBee, Bluetooth와 같은 저전력 저속 무선 전송기술로 발전되고 있으며, 최근

Cm급 초정밀 위치 인식이 가능한 Impulse 통신기술이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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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ZigBee 기술은 홈네트워크, 센서네트워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많이 상용

화 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Impulse 통신 기술은 Cm급의 초정밀 위치인식이 가능한 저전

력 칩셋 개발이 진행중이다. 탄소 배출량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기술과

연계하여 그린홈 개발이 부각되고 있으며, 전기, 가스, 수도 등 유틸리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스마트 유틸리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무선 전송기술을

IEEE 802.15.4g에서 표준화가 진행중이다.

유무선 홈네트워크 컨버전스 기술은 언제 어디서나 무선 접속이 가능한 Mesh 

Network 기술을 기반으로 멀티미디어 스트리밍을 위한 초고속 무선 응용 프로토콜 개

발과 유선-무선 통신 시스템을 연동하기 위한 브리징 기술 개발로 발전할 전망이다.

IEEE 802.15.5에서는 저속/고속 Mesh Networking 표준이 진행중이며, 현재

Multi-hopping이 가능한 Mesh 네트워킹을 사용하여 주차관리, 센서네트워크 응용과 같

은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중이다.

현재 UWB 기술에 인코딩/디코딩 기술을 이용하는 무선 HDMI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

나, 인코딩/디코딩 칩의 고가격 및 전송지연 현상으로 비압축 데이터 전송을 위한 Gbps

급 전송속도의 무선 전송 기술 개발을 추진중이다.

 무선 및 유선 홈네트워크 기술을 연동하기 위한 고속 PLC와 UWB 브리징, 이더넷과

UWB 브리징 기술 등이 개발되고 있으며, 향후 초고속 전송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초

고속 유선-무선 연동 브리징 기술 개발이 전망된다.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Machine to Machine 통신에 의해 사용자 편의 환

경을 구성하기 위한 세계 공통 플랫폼 구성을 위한 PES(Personal Environment Service)

논의가 한창이며 이을 가능하게 하는 WPAN 기술로서 IEEE에서 PSC(Personal Space 

Communication) 기술에 대해 표준화가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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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9] 홈네트워크 제품 및 기술발전 전망

  자료 : TTA 저널, 2009

▹ ZigBee

   

   일반적으로 RF 송수신기와 센서(동작, 압력, 기온, 습도 등) 혹은 제어대상 기기

외의 결함을 통해 구성되는 무선센서 및 제어 네트워크의 경우, 대용량 정보전달

에 대한 요구보다는 긴 배터리 시간과 일정거리 이상의 전송 커버리지 확보를 필

요로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위해 IEEE는 2003년 5월 802.15.4 규격을 발표하였

고, 마케팅과 인증 등 산업 촉진을 위해 설립된 ZigBee Alliance에서는 IEEE서

정의하는 PFY와 MAC에 네트워크와 보안계층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

다. IEEE 802.15.4 표준규격에서는 868 MHz(BPDK/1채널/유럽), 02~928MHz(BPSK/10

채널/미국), 2.4GHz(OQPSK/16채널/전 세계) 등 3개의 주파수 대역에서 DSSS(Direct 

Sequence Spread Spectrum) 변조 방식으로 최대 250kbps의 데이터 전송속도를 지

원하며, 네트워크 액세스 방법으로 충돌회피를 지원하는 CSMA-CA(earruer sense 

multiple access with collision avoidance)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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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무선 네트워크에서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QoS(Quality of Service)를 보

장하기 위해 GTS(Guaranteed Time Slot) 데이터 전송 메커니즘을 지원하고 있다. 

IEEE802.15.4에서 네트워크 및 보안계층,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확장한 ZigBee 기술

은 라우팅 알고리즘과 Ad-hoc, Star, Mesh 네트워크 등 다양한 네트워크 망 구성

을 지원한다. ZigBee/802.15.4의 가장 큰 특징을 평균 전력소모가 50mW 정도인 저

전력 특성으로, UWB가 200mW, 무선랜이 1W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전

력소모 특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번 배터리를 장착하면 최대 2~3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ZigBee slave 장치의 장점을 활용하면, 데이터 송수신 빈도가 높

지 않은 가정 내 냉난방/ 환기 시스템, 가스/화재탐지기, 도난 방지기 등의 응용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현재 ZigBee 솔루션은 베이스밴드, RF, MCU(MAC, 센서 제어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베이스밴드, MAC, RF, 플래시 메모리 등이 하나로 통합된 싱글

칩 솔루션으로 진화되고 있다.

[그림 2-20] ZigBee Alliance에서 제시하는 ZigBee 응용분야

자료 : ZigBee Alliance Tut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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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응용분야

홈 네트워크
보안 시큐리티, 공조 및 난방제어, 조명 및 전력제어, 출입제어, 

통합검침

빌딩자동화
출입자 통제 및 침입방지, 기계설비, 전력설비 제어 및 원격검침, 

공조제어, 조명 및 방재시설 제어

휴대폰 핸즈프리, Ad-hoc, SMS & Chatting, 센서 인터페이스

정보가전 TV, VTR, DVD/CD, 통합리모콘, PC주변기기 등

자산관리 & 

물류관리

장비 및 주요자산에 대한 관리(원격모니터링), 자재, 물류저장 및

보관위치 추적 및 재고관리, LBS를 이용한 사용자 위치 추적 등

산업자동화
공정기기 원격제어, 검사 및 계측 원격제어, 계전기기 모니터링, 

전기부하 관리(에너지 관리) 등

PC주변기기 마우스, 키보드 및 조이스틱

개인의료기기
환자모니터링, 독거노인 원격모니터링, 건겅관리(운동량 조정), 

원격진료

 <표 2-14> ZigBee의 응용 분야

자료 : 레디오펄스, ZigBee 기술 및 시장동향(2007)

▹ WiFi

    데이터 전송률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무선랜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동일지역

에서 여러 개의 액세스 포인트가 있는 경우 간섭에 의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는 802.11 a/b/g에서 802.11n 으로 시장이 대체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2008년을 기점으로 802.11n 상용모뎀이 확산되었으나, 수요 급증하

는 초고화질 영상전송 지원이 불가능함으로 802.11n의 성능포화로 한계점이 보이

면서 Gigabit 무선랜의 태동이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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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802.11b/g 371 248 167 39 13 10 5

802.11n 185 492 848 1,207 1,252 1,105 888

802.11ac - - - 40 258 592 1,000

합 계 556 738 1,015 1,286 1,521 1,707 1,893

   2012년 2~3 분기부터 차세대 Wi-Fi 칩셋 802.11ac 방식이 등장하여 기존 시장을

급격하게 대체해 나갈 전망이다.

 

<표 2-15> 세계 WI-FI 칩셋 동향, 

(단위: 백만개)

  자료 : InStat (2011.1월)

[그림 2-21] 차세대 Wi-Fi 핵심 수요 항목

자료: TTA 무선랜 발표자료(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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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C

    NFC(Near Field Communication)는 13.56MHz 대역 비접촉식 근거리 무선통신기술

을 의미하는 용어로 모바일기기, 특히 스마트폰과의 융합을 통해 단말 간 데이터

통신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비접촉식 스마트카드 기술 및 무선인

식기술(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과의 상호호환성을 제공한다. 

   

    스마트폰 보급 증가에 따라 NFC를 응용한 다양한 시장 창출이 기대된다.      

       - 1조 34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 3천475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 5천707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림 2-22] NFC 기반 응용서비스

 

자료 : KT 경제경영연구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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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tooth

  - 블루투스(Bluetooth) 기술은 작고, 저렴한 가격, 저전력 소모(100mW이하)로 근거

리 송수신기를 모빌 디바이스(Mobile device)에 직접 또는 PC카드와 같은 어댑터

를 통해 탑재되어 무선 환경을 제공해 주는 하나의 기술적인 규격 사양이다.

 

    휴대용 장치간의 양방향 근거리 통신을 복잡한 케이블 없이 저가격으로 구현하기

    위한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로 2.4GHz ISM 대역의 라디오 주파수를 사용하고, 장

애물이 있을 경우에도 무선데이터 통신을 구현할 수 있으며, 0~10m 점 대 다점

(Point-to-Multipoint) 네트워크인 피코넷에서 데이터와 음성을 통신하는 저비용, 

저전력, 단거리 무선통신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4GHz ISM 밴드를

이용해 최대 721kbps의 데이터통신과 3개의 음성 채널을 제공하고 이동전화 단

말기/PDA 등 개인 통신기기, 헤드셋, 키보드, 프린터와 단말기/PDA 등 개인 통신

기기, 헤드셋, 키보드, 프린터와 같은 주변기기, 유선으로 PC에 접속된 기기들과

같은 개인용 네트워크(PAN : Personal Area Network)로 디자인 되었다.

     Bluetooth는 SIG가 결성된지 2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전세계 1600여개사를 가

입시켰고 단기간에 비약적인 발전으로 큰 시장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아직

Bluetooth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 1Mbps의 저속, IEEE 802.11등과의 간섭

문제, 완벽한 상호 호환성을 이루기 위한 인증문제, 그리고 전자 상거래를 위한

보안 문제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가능하리라 믿으

며, Bluetooth는 SMS, 이동통신 및 인터넷의 급격한 보급에 편승하여 발전하리라

생각된다.



- 117 -

구 분 ZigBee WiFi NFC Bluetooth

통신거리
10M

(고정시1~100M)
최대 150M 10Cm 10~100M

Device 및

확장성
65,536개 이상 1개 - 7개

동작주파수 2.4GHz 2.4/5GHz 13.56MHz 2.4GHz

전송속도 250Kbps 11~300Mbps 424Kbps 1Mbps

전력소모 낮음 높음 중간 낮음

기반규격 IEEE 802.15.4 IEEE 802.11b/g/n ETSI 102.6B IEEE 802.15.1

Battery
non

-Rechargeable
Rechargeable

non

-Rechargeable
Rechargeable

 <표 2-16> 근거리 무선방식 기술비교

자료: u-City IT 구축 가이드라인 2.0

4) 홈네트워크에 무선기술(M2M) 적용 서비스 현황

가. 국내현황

▹ 스마트 가전 서비스

  - 세대내에 무선인터넷을 활용하여 냉장고를 비롯하여 세탁기, 에어컨, 로봇청소기

로 이어지는 집안 내 가전제품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관리하는 서비스

  - 스마트폰과의 연계를 통해 집 밖에서 가전제품 원격조작이 가능

  - 무선방식 : Wi-Fi

  - 개발현황 : 스마트 가전 서비스는 현재 각 구성 제품들간의 통신 규약 표준이 정

해져 있지 않으며, 삼성, LG 등 대형 가전사를 중심으로 자체 표준을 만들어 개

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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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스마트 가전 서비스 구성도

자료 : 스마트홈산업협회 정기 간행물(2011)

▹ 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 에너지 관리 서비스

  - 전력/난방/조명제어 관리 및 전력 원격검침서비스

  - 무선방식 : ZigBee

  - 적용현장(시범서비스 중) : 송도 더프라우 주상복합아파트,

                             청원군 내수읍 사무소 등

▹ 공동주택내 환경관리 서비스

  - 세대내의 CO2, 온습도, 유해가스 등을 체크

  - 무선방식 : ZigBee

  - 개발현황 : 일부 홈네트워크 장비 제조업체에서 Demo System이 개발된 상태지만

현장 적용사례는 아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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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ZigBee를 이용한 홈 에너지관리 구성도

      

  자료 : RFID/USN 국제컨퍼런스 발표자료 (2010)

[그림 2-25] ZigBee를 이용한 홈 환경관리 구성도

  자료 : RFID/USN 국제컨퍼런스 발표자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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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ID 시스템을 이용한 위치인식 서비스

  - RFID 시스템을 이용한 공동현관 문열림, 엘리베이터 호출, 노약자 위치정보, 주차

위치 안내, 비상호출 서비스

  - 무선방식 : ZigBee

  - 적용현장 : 용산하이원빌리지(실버타운), 상암동 카이저펠리스(실버타운),

               대구위브더제니스, 방배서리풀e-편한세상, 용산신계e-편한세상,

               서초교대e-편한세상, 안양평촌e-편한세상, 창원봉림지구휴먼시아,

               진주평거휴먼시아, SK케미칼판교사옥 등

 

 [그림 2-26] ZigBee를 이용한 RFID 시스템 구성도

자료 : 서울통신기술 홈네트워크 동향 세미나 발표자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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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7] ZigBee를 이용한 위치인식서비스 구성도

자료 : 서울통신기술 홈네트워크 동향 세미나 발표자료 (2010)

▹ 무선방식을 이용한 디지털도어록

  - 디지털도어록은 유선방식보다 무선방식으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음

  - 무선방식 : 기존 RF방식과 더불어 Zigbee, NFC방식으로도 개발되어 있으며, 점점

그 사용범위와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그림 2-28] 무선방식 디지털도어록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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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내 / 옥외 무선인터넷

  - 세대내 거실 또는 방의 인출구에 설치되어 세대내 어디에서나 무선으로 통신이 가능

  - 공동주택 단지내 공용부나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 시설등에 AP를 설치하여 특정

지역 옥외에서도 자유로이 무선인터넷을 이용

  - 무선방식 : Wi-Fi

  - IEEE 801.X 프로토콜을 지원하여 보안을 강화하는 추세임

[그림 2-29] 세대내/외 무선인터넷 구성도

 

▹ 통합 리모콘 서비스

  - 세대내에 별도 설치된 홈 네트워크 서비스용 무선 AP를 이용한 WiFi 방식과

Zigbee 방식이 개발되어 있음

  - 통합 리모콘을 통한 홈 네트워크 제어 및 영상 및 음성통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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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 홈 네트워크에 무선기술 적용 서비스 구성도(세대내)

자료 : 서울통신기술 홈네트워크 동향 세미나 발표자료 (2010)

나. 해외현황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정부, 학계, 연구소가 연계하여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기술과 웹기반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홈 모델을

제시하며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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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추진기관 수행내용

Aware House

Georgia 

Tech.

(미국)

가족간 유대감 제공, 생활편의, 위급상황대처 등 노약자를

위한 스마트홈 모델

- 전자액자 서비스, 잃어버리기 쉬운 물건 위치추적 서비스

등 제공

Place Lab
MIT

(미국)

거주자의 행동을 인식하여 가전기기를 제어하는 거주자 맞

춤형 미래 주택 모델

- 센싱 기반 맞춤형 홈오토메이션, 헬스케어, 위치추적서비

스 제공

Easy Living
MicroSoft

(미국)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거주자에게 컴퓨터 환경을 제공하

는 지능형 홈 모델

- 사람과 컴퓨터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지능형 환

경 구축을 통하여 언제나 구성원에게 컴퓨팅 환경 제공

Cooltown
HP

(미국)

유무선통신 네트워크 기술과 웹기반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

으로 하는 미래도시 모델

- ITS, e비즈니스, 원격의료, 맞춤형 커스터머 서비스 등

Adaptive

House

Colorado

Univ.

(미국)

환경 정보를 학습한 후 거주자가 필요한 것을 미리 예측하

여 제공하는 스마트홈 모델

-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 빛의 밝기, 씻는 물의 온도를 조절

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inHaus

프라운호퍼

연구소

(독일)

주거환경 내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통합 제어할 수 있는 미

래 지능형홈 모델

- 지능형 환경에서 어떤 단말기로나 모든 시스템을 통합 제

어하는 서비스 제공

Dream 

House

PAPI

Toyota

(일본)

지능적 홈 환경 제어로 거주자의 풍요로움을 두배로 만들어

주는 스마트홈 모델 제시

- 거주자 및 환경정보를 통하여 실내 공기와 조명, 에너지

등을 자동 제어하는 서비스

 

<표 2-17> 해외 무선방식 홈네트워크 서비스 현황

 자료 : MKE/KEIT IT R&D 발전전략 보고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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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업무 처리지침 개정방안

▹ 사물지능통신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의 홈 네트워크

심사 항목을 개정 추진한다.

 

▹ 현재 무선방식 적용 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초기에는 유, 무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 추진한다.

▹ 입주자들이 주택 내·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홈 네트워크(인프라) 분야

에 무선서비스가 적용 가능한 항목으로 선정한다.

    (조명, 가스, 에어콘, 난방, 엘리베이터, 디지털도어락, 도어카메라 등)

▹ 홈 네트워크 심사항목 중 배선과 기기설치 관련 기준을 개정한다.

   - 배선 : 무선방식의 경우 배선 심사를 하지 않음

   - 기기설치 : 무선방식의 경우 무선모듈이 부착되어 동작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심사 방법

   - 공동주택을 우선 적용하되 심사는 각 평 및 형(Type)별로 세대를 지정하되 기본

적으로 동당 1세대 이상을 기본으로 선정 심사한다.

   - 무선의 경우 Zigbee·WiFi·Bluetooth·NFC(RF) 등 무선 모듈 및 홈게이트웨

이·월패드 일체형 등 무선 장비의 성능시험 결과는 공인기관(TTA 등)에서 발행

하는 시험성적서 제출을 필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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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심사항목 개정(안)

⦁폐쇄회로TV장비

⦁가스밸브제어기

⦁조명제어기

⦁난방제어기

⦁주동현관통제기

⦁원격검침시스템

⦁침입감지기

⦁환경감지기

⦁차량통제기

⦁전자경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욕실폰

⦁주방TV

⦁디지털도어락

⦁엘리베이터호출연동제어

⦁주차위치인식시스템

⦁에어콘제어

⦁일괄소등제어

⦁현관도어카메라

⦁홈뷰어카메라

⦁대기전력차단장치

⦁월패드와데이터통신이

  가능한 홈분전반

배선

 UTP Cat5e 4P*1 이상 UTP Cat5e 4P*1 이상

또는 무선방식 선택가능

⦁무선방식의 경우 배선 심사

  를 하지 않음

기기

설치

관련 기기가 설치되어 있어

야 함

(좌동)

⦁무선방식의 경우 무선모듈

  이 부착되어 동작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표 2-18> 홈네트워크건물 인증 심사기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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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 무선을 이용한 다양한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기를 상호 연동하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부가가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폭발적으로 출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언제 어디서나 개인 주변의 WPAN 기능을 갖춘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기를 통해

개인의 편의성 도모뿐만 아니라 CO2 배출량 및 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 가정으로 국한되어 왔던 홈네트워크 사업을 u-City 등 타 산업과 연계를 통해 적

용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반 기술 확보로 관련 시장 활성화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할 수 있다.

   - 국내 건설사,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 서비스, 기기 제조 산업체의 다양한 기

술간 상호 호환성을 확보함으로써 u-City와 연계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확보하

게 된다.

 

   -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스마트그리드도 궁극적으로 가정과의 연계가 반드시 수

반되어야 함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산업을 보호하고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핵심 기술 확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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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M2M 인증제도 도입 타당성 검증 및 파급효과 분석

1. 인증제도 도입 타당성 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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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의 제도화 55%

산업의 표준화 및 활성화 45%

기 타 5%

받 는 다 77%

받지 않는다 23%

인프라주도형 인증제도 39%

서비스주도형 인증제도 19%

인프라+서비스 복합형 인증제도 42%

2. 인증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를 위한 의견수렴(설문) 결과

(설문은 건설사, 장비제조사, 공사업체 실무자 대상으로 하였고, 응답자는 총 52명임)

1) 인증제도의 안정적 기반 확보를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  

2) 인증제도를 시행할 경우 인증을 받겠는가 ?  

3) 인증제도 도입시 시행방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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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 필요 79%

제도화 불필요 21%

현재 상용 M2M 서비스

 - u-Health

 - 원격검침

 - 텔레메틱스

 - 스마트가전 서비스

향후 출현 M2M 서비스

 - 건축물 및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 서비스

 - 대용량 데이터 전송 목적의 M2M 서비스

 - M2M 기반 스마트그리드

4) 인증제도의 제도화 필요성은 ?

5) 사물지능통신(M2M) 상용서비스 현황과 향후 출현 가능한 서비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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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에 따른 이해관계사 의견 및 결론

1) 건설사 의견

▹ 현재 상용화한 서비스는 공동주택 공용부측에 위치기반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입주

민 위치확인/차량위치확인 등)가 대부분 임

    - 단순히 아파트 분양을 위한 홍보 목적

    - 장애시 세대 입주민이 느끼는 피해와 불만이 적음

    - 공동주택 세대내 또는 전용부측에 상용화한 사례가 없음

    - 성능에 대한 100% 신뢰성 확보가 되지 않아 그로 인한 유지보수 문제 우려됨

    - 복잡한 실내 구조에 따른 다중경로, 벽이나 철재문의 전자차폐 등 고신뢰 무선

통신의 장애 요인 극복 필요

▹ 무선방식의 장점인 배관, 배선이 필요 없어 시공이 간편하나, 유선방식에 비해 아

직 무선모듈 단가가 높아 가격 경쟁력이 없음

   - 유선방식은 현재 대부분 RS 485 방식을 많이 활용하며, 경제성을 고려하면 아직

은 유선방식이 유리함

   - 홈네트워크에 무선적용은 대세라고 생각되나, 지금 인증제도에 도입은 시기상조

라고 판단됨

   - 향후 무선기술 표준화 및 무선모듈 가격의 적정성, 신뢰할만한 성능이 확보될

시 논의 필요

2) 홈네트워크 장비 제조사 의견

▹ 홈네트워크에 ZigBee, Bluetooth, UWB, NFC 등 각각의 근거리 무선기술 적용은 현

재 상용화가 가능하며, 그중에 저비용으로 안정적이고 동시에 많은 노드수를 지원

가능한 ZigBee 방식에 관심이 높음

▹ 유선에 비해 동작이 100% 신뢰가 되지 않아서 하자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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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적용이 어려움

▹ 개인공간에 다양한 무선통신기술을 사용하는 전기전자, 정보통신기기가 독자적으

로 운용되면 상호 연동이 문제가 될 수 있음

▹ 현재는 독자적인 무선방식보다는 유선과 무선 홈네트워크를 융합하여 새로운 구축

모델을 제시하는 유⦁무선 홈네트워크 컨버전스 모델을 개발중

3) 공사 설비업체 의견

▹ 음영지역이나 간섭등 다양한 설치 변수를 고려해야 하므로 초기 설치 시 어려움이

있음

▹ 현장 검증 시 Sampling 테스트로 진행했을 경우 결함이 발견되지 않으나, 실제 상

용화시 수천개의 Unit들과의 통신이 이루어질 경우 예상치 못한 결함 발생 가능성

을 검토해야 함

   - 무선통신 분야 적용 시 사후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이 어려우며 유지 보수 주체

가 애매모호해서 분쟁 소지가 있음

   - 무선 모듈에 장착된 밧데리 수명이 다 되었을 경우 세대 입주민이 직접 교체에

따른 거부감 발생

 

4) 무선 칩셋(ZigBee) 공급사 현황 및 의견

▹ 국내업체가 ZigBee Alliance 국제표준 주도

   - 국내 주요 Vendor : 삼성전기, 레디오펄스

   - 해외 주요 Vendor : TI, Ember

▹ 초기 산업분야에서 선도하여 시장의 확산속도가 급속히 증가함으로써 점차 홈네트

워크 분야 등의 일반 사용자에게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으로 매우 큰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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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칩셋업체들이 One-Chip 기반으로 양산을 시작하면서 ZigBee 장치들은 소형

화, 저가격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초기 적은 수의 국내 Vendor에서 시작되어 현재 해외 Vendor 까지 시장에 뛰

어들어 ZigBee 장치 가격 하락세는 지속될 전망

5) KCC 의견

 ▹ Bluetooth, WiFi, ZigBee 등과 같은 근거리 무선통신(WPAN: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기술의 발전과 사물지능통신 모듈의 단가가 대폭 하락하면서 홈

네트워크에 무선방식을 이용한(M2M) 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으로 변화가 이루어지

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예상되는 무선방식을 이용한 홈네트워트 서비스의 증가에 대비하여

현재 인프라 주도형(유선방식)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를 무선방식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개정을 하게 되면 사물지능통신 산업 및 서비스 이

용 활성화 유도·촉진에 기여가 예상됨

6) 결론

최근 음성, 데이터, 영상, 멀티미디어 등 모든 정보의 디지털화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기술의 적용 범위가 일반 생활의 영역으로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 인간 생활 거주지에서의 홈네트워크는 기존 기술들이 융합

되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디지털 컨버전스의 집결지로 떠오르고 있다.

홈네트워크에 있어서 무선기술의 도입은 일차적으로 착탈의 용이함으로 인한 편리성, 

비용절감, 미관 등의 장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홈네트워크에 M2M 인증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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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기술의 접목은 궁극적으로 방범, 방재, 환경, 제어 등 모든 홈 응용분야에서 장

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다양한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적절한 제어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각종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

는 등의 효율적, 자동화, 자율적인 최적의 주거환경 구현이 이루어지게 된다.

향후 사물지능통신인증제도 도입에 따라, M2M 기술 적용이 유도되면, M2M 기술은

더욱 더 확대되어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기술로써 모든 사물에 네

트워크 기능이 부가되어 사용자가 기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편리함을 주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제공하는 핵심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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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및 시사점

최근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바로 ‘컨버전스(Convergence)"와

"융합(Fusion)"이라는 말일 것이다. ICT 분야에서 이러한 용어는 방송⦁통신⦁문화 등

각종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최근에는 사물간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사물지능통

신(O2N, Object-to-Object intelligent Network)에 이르게 되었다.

사물지능통신이란 사람 대 사물, 사물 대 사물간 지능통신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미래 방송통신 융합 ICT 인프라를 총칭

하는 용어이다. 특히 ICT산업에서는 네트워크 기반으로 단말(기기), 소프트웨어, 서비스, 

콘텐츠, 등이 서로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며 선순환하며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디

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가 더욱 가속화 될수록 사물지능통신도 더욱 가속화

되는 것이다.

지금 EU,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각국에서 사물지능통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방

송, 통신, 정보, 문화, 산업 등 전 분야를 사물지능통신으로 통합하여 미래지향적 사회로

적응해 가는 것이 사회적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미래지향적 사회로 진입하기 위하여, 현재 사물지능통신의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적 추진해 나가려는 시험적인 단계이므로, 먼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한국

식 사물지능통신 전략을 수립하고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 각국 정부는 사물지능통신을 환경, 에너지, 재난, 재해 등 국가적 현안의 해결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고, 기업들도 비용절감, 경영 효율화, 신규 서비스 창출 등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분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가입자 정체 현상으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고 있는 통신 사업자들은 사물지능통신 서비스가 네트워크 접속

단말 수의 증가와 네트워크 인프라 활용성을 증대 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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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무선네트워크, 통신 모듈 및 센서 등의 보급 확산으로 관련 시장의 성장이 가

속화되고 있으며, 스마트폰 등 서비스 단말의 증가와 이동통신 대비 용량 및 가격 경쟁

력이 있는 WiFi 등의 대체 네트워크 도입으로 사물지능통신 서비스의 확산이 더욱 촉진

될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는 전력, 기계 등 고정된 산업시설 등에 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차량이나 사람 등 이동형 객체에 대한 적용이 활성화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전기, 가스 등 스마트 미터 서비스의 확대와 자동차 통신모듈 장착 의무화 등으로 사물

지능통신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향후에는 거의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통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

물지능통신이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과 네트워크의 진화에 따라 지식사회 서비스의 중심

에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사물지능통신 산업은 태동기를 지나 국내외적으로도 이미 다양한 시장 참

여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시장 활

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사물지능통신 산업의 비활성화는 사업 참여자의 수익과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컬러 어플리케이션(Killer Application)의 부족, 정부 부처ž지자체ž공공기관 등 서비

스 적용 및 수요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확산기회 부족, 관련 법제도의 뒷받침 부족 및

관련 중소벤처 기업들의 경쟁력에 대한 취약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물지능통신 시장은 개별 시장별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규모의 경제를 이루

기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진다.  가치사슬 내 다양한 업체들이 존재함에 따라 이해관계

가 복잡하며, 산업 내 표준화 미흡으로 인한 개발비용 상승과 서비스 업체별 호환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내 사물지능통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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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책 입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외적으로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의 확산으로 M2M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

서 M2M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방송통신 환경 변화에 적합한 규제 환경

정비 및 법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국내는 M2M 관련 표준화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법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U-city법, 위치 정보법, 스마트 그

리드법, USN 등 개별 산업 부문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M2M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

로 규정하는 법 제도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가치사슬 업체들이 보다 효율

적으로 상호운영성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를 위해 유럽의 ETSI와 같은 글로벌 표준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수의 M2M 관련 표

준화에 참여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표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적 기반이 뒷받침될 때 기존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신규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고도화

된 지식 및 급변하는 통신기술의 발전등으로 인해 방송통신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지

만, 그로부터 새로운 시장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 바로 사물지능통신

(M2M)이다.

하지만 현재의 사물지능통신은 G2B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주도적인 면이

적지 않다. 또한 사물지능통신 기반한 미래 서비스 모델개발은 정부가 혼자서 할 수 있

는 것도 아니며, 어느 한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몇몇 사업자를 기반으

로 하는 폐쇄적인 환경에서 신규서비스 모델 발굴은 킬러서비스 개발에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사용자 니즈를 맞추기에 한계를 가지게 한다. 그러

므로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사물지능통신 서비스 개발

을 위한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와 민간 사업자들간 신규서비스를 심의할 수 있는 심의기구

가 필요하다. 즉 사용자들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 자유로운 서비스 개발 환경은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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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남용 및 오용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신규 서비스에 대해

오용 및 남용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

둘째, 사물지능통신(M2M0의 안정성을 입증해야 한다.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사물지능

통신(M2M)은 재난⦁재해 방지 등 기존의 인터넷과는 달리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한 IT

적용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안정성을 우선 순위로 뽑고 있다. 사물지능통신(M2M)

을 위해 대부분 무선을 사용하고 있으나 고객들은 무선보다는 유선을 안정적으로 선호

하는 입장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물지능통신(M2M)의 정보보호 및 보안 분야, 

데이터 신뢰성, 통신망의 안정성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 확보와 대외에 알리고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통신업체간 또는 장비(단말)업체가 함께 인증체계를 가지는 것도 하나

의 방법일 수 있다.

셋째, 사물지능통신(M2M)을 위해 서둘러 표준화 및 상호 호환성 확보를 진행해야 한

다. 홈 네트워크 사례에서 보듯이 자기만 살겠다고 고집하면 모두가 실패할 수 있다. 사

물지능통신(M2M)분야도 업체 간(통신, 단말, 서비스 등) 협력하지 않으면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에서 선도 사업 등을 위해 표준화 및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해 많

은 노력을 기울일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장의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을 해야

만 할 것이다.

끝으로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미래 사물지능통신망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은 지금

앞에 있는 사회 현안,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감, 재난⦁재해

방지 등에 대한 것들이 주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인간의 모든 활동과

생활에 있어 필요한 정보 가치를 높이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인간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프라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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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국내 유사 인증제도의 종류 및 관련 근거

2. 사물지능통신 인증제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의견 조사(설문서양식)

3. M2M 표준/기술/서비스 세미나 발표자료(TTA)

  - 글로벌 M2M 협의체 설립 현황

  - 3GPP에서의 MTC 표준화 현황

  - ETSI에서의 M2M 표준화 현황

4. 선진사례벤치마킹결과(중국 연운항시서우신구및 무석시 물연망 구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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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인증제

도명

관련

부처
법적근거 인증기관

1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도

국토
해양
부
환경
부

o 건축법 제65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④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기준을 공동으로
고시한다.
1. 인증 기준 및 절차
2. 표시 활용 방법
3. 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 등급 등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o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5호, 환경부령 287호

2008.5.27)

주택도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

(사)한국교육환

경연구원

(주)크레비즈큐

엠

2

주택성

능등급

표시제

도

국토
해양
부

o 주택법 21조의2(주택성능등급표시 등)
①사업주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이를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표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1.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화장실소음·

경계소음 등 소음관련 등급
2. 리모델링 등을 대비한 가변성·수리

용이성 등 구조관련 등급
3. 조경·조망권·일조시간·외부소음·실내

공기질 등 환경관련 등급
4. 사회복지시설·놀이터·휴게실 등 주민

공동시설에 대한 생활환경 등급
5. 화재·소방성능, 홈네트워크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능 등급
②제1항에 따라 주택성능등급의 인정기
준 및 평가방법과 주택성능등급 인정기
관의 지정에 필요한 인력과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273호, 2010. 7.13)

한국토지주택공

사

한국건설기술연

구원

한국감정원

한국시설안전공

단

국내 유사 인증제도의 종류 및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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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인증제

도명

관련

부처
법적근거 인증기관

3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

급

인증제

도

국토

해양

부

지식

경제

부

o 건축법 제66조의 2(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건축 폐자재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o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6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29호, 2009. 12.

31)

한국건설기술연

구원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

사(LH)

토지주택연구원

※운영기관:

에너지관리공단

4

에너지

소비효

율등급

표시제

도

지식

경제

부

o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

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에너지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2.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3.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4. 에너지의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5.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

6. 그 밖에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o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24호,

2010.6.16)

에너지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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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인증제

도명

관련

부처
법적근거 인증기관

5

지능형

건축물

인증

국토

해양

부

o 건축법 제65조의 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설비 및 각종 기술을 최적으로 통합함으로

써 건축물의 생산성과 설비 운영의 효율

성을 극대화한 지능형건축물(Intelligent

Building)의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

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

여 제1항에 따른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

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포함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을 고

시한다.

1. 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2. 인증기준 및 절차

3. 표시 활용 방법

4. 유효기관

5. 수수료

6. 인증 등급 등

o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31호, 2010.

12. 31)

(사)IBS Korea

인증위원회

한국환경건축

연구원

※ 개정안

현재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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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인증제도

명

관련

부처
법적근거 인증기관

6
녹색인증

제도

지식경

제부(총

괄)

교육과

학기술

부

농림수

산식품

부

환경부

국토해

양부

방송통

신위원

회

o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①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

발 중인 녹색기술·녹색산업이 「국가표

준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제

표준에 부합되도록 표준화 기반을 구

축하고 녹색기술·녹색산업의 국제표

준화 활동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녹색기술·녹색산업의 발전

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녹색

사업,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

증을 하거나 녹색전문기업 확인, 공

공기관의 구매의무화 또는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적

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o 동법 시행령

제19조(녹색기술/녹색사업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녹색산업

설비·기반시설의 설치,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응용·보급·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말한다)에 대한 적합성 인증 및 녹색

전문기업의 확인(이하 “녹색인증”이라

한다)을 한다

② 녹색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녹색인증을 신청하

며,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신청한 내용을 평가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녹색

인증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o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관계부처

합동고시, 2010. 4. 14)

한국산업기술

진흥원(K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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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인증제도

명

관련

부처
법적근거 인증기관

7

신재생에

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

지식경

제부

국토해

양부

o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인증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
상의 건축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축물
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
는 기관(이하 "건축물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
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이하
"건축물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인증을 받으
려는 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건
축물인증
기관에 건축물인증을 신청하여야 한
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나 그 밖에 신·재
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사업을 하는 자 중 건축물인증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건
축물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식
경제부와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인증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에 대하여 건축물인증을 하여야 한
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건축물인증을 받은 자를 우대하여 지
원할 수 있다.
⑥ 건축물인증기관의 업무 범위, 건축
물인증의 절차, 건축물인증의 사후관
리, 그 밖에 건축물인증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o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지식경제부령 제177호,
국토해양부령 제342호 2011.3.24)

o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52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107호, 2011.
3.31)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한국에너지기

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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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지능통신(M2M) 인증제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사물지능통신(M2M)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의 집

행을 위하여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수요를 조사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사물지능통신(M2M) 산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 점차 확대되는 사물지능

통신 분야에서의 인증제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사는 통계법에 따라 조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 드리

며, 본 조사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바쁘시더라도 조사에 응해 주시길 부탁드

립니다.

귀하(기관)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1. 11.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담 당 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문정훈 과장, 유성근 대리

e-mail

문 의 처

F A X

M2M 인증제도 도입 의견조사를 위한 설문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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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제도의 안정적 기반 확보를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

  (생각하는 항목에 ○표를 하거나 기타의견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주도의 제도화 산업의 표준화 및 활성화

 기타의견

2. 인증제도를 시행할 경우 인증을 받겠는가 ?       

   (생각하는 항목에 ○표를 하거나 반대의견시 이유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Y E S N O

 반대이유

3. 인증제도 도입시 시행방식은 ?

  (생각하는 항목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프라주도형
인증제도

서비스주도형
인증제도

서비스+인프라
복합형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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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고 시장에 일임해야

현재 상용 M2M 서비스

 -

 -

 -

 -

 -

향후 출현 M2M 서비스

 -

 -

 -

 -

 -

4. 인증제도의 제도화 필요성은 ?

   (생각하는 항목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사물지능통신(M2M) 상용서비스 현황과 향후 출현 가능한 서비스는 ?

   (빈칸에 서비스 명칭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사물지능통신(M2M)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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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방송통신 분야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Wibro/LTE 기반 사물지능통신(M2M) 산업 활성화 및 서비스 구축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표준 가이드라인 및 구축 공법, 인증제도

도입타당성 검증 및 파급효과 분석 등을 제시하는 등 원활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진 국가 도입사례 등을 벤치마킹

(‘11. 4. 25 ~ 29) 실시하였음.

선진사례 벤치마킹 결과

일 정 주 요 내 용 비 고

‘11. 4. 25(월)
o 이동(인천➙중국)
o 기업방문(Alcatel-Lucent APAC)

‘11. 4. 26(화)
o 기업방문(Alcatel-Lucent APAC Lab)
o 구내통신 구축업체 면담 및 현장견학

‘11. 4. 27(수)
o 기업방문(Huawei, 연운항시 신구지구)
o 중국 u-City 기업미팅(KOTRA 주관)

‘11. 4. 28(목) o u-City Conference 참가(KOTRA 주관)

‘11. 4. 29(금)
o 중국 센서정보센터 면담 및 방문
  (National Sensor Information Center)
o 이동(중국➙인천)

q 목적

 o 사물지능통신 산업 활성화 및 서비스 구축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 표준 가이드라인 및 구축 공법, 인증제도 도입 타당성 검증 및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실시

 o 현지 ICT 기업방문·담당자 면담 및 u-City 로드쇼 참관 등

<일정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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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요 활동결과

 o 국내 사물지능통신 관련 업체들의 해외 진출기회를 모색하고 선진 구축사례에 대

한 벤치마킹 실시

  - 중국에서는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물연망을 도입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R&D 센터를 설치·운영

 o 무석시 물연망 시범도시는 관련 산·학·연이 공동으로 입주하여 집적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 TD-SCDMA, CDMA 2000, WCDMA 등 기술을 기반으로 물연망 네트워크 연구 및

응용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o 중국에서는 물연망의 산업규모를 2012년까지 1,000억 위앤 이상으로 확대시키는

한편 매출액 10억 위앤 이상의 선도기업과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 향후 2015년까지 물연망 응용범위를 확대해 시범지역을 글로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단지로 육성할 계획을 추진중

 o 무석시에서는 물연망 R&D센터내에 상설 전시장에는 관련 기업의 실제 응용기술

과 제품 등 다양하게 전시·운영하고 있으며,

  - 스마트 교통·도시·물류·무역·홈 등 물연망 서비스 모델을 시범 구축

 o 국토부 및 KOTRA, u-City 협회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u-City 로드쇼 민관합동 대

표단의 구성은 국토부, KOTRA, LH, KT, KAIT 등 총 21개 기관이 참여하였음

  ※ 민관합동 대표단 : 국토부(수석대표), 건설교통기술평가원, LH, KOTRA, KT, SKT, 

삼성SDS, LG CNS, 한화S&C, 삼성물산, 이솔정보통신, ABI시스템즈, K-Net, 대영

유비텍, 정도UIT, SENKO, 피코스넷, KSI, 맥스포, KAIT, u-City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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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국내 u-City 로드쇼에 현지 정부, 지자체 및 기업에서 3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

리에 개최되었으며,

  - 세미나, 전시회 및 기업 상담회 등이 활발하였고 현지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관심

도와 호응이 있었음

  - 특히, 실적적인 수요처에 해당하는 상해 인근 2 ~ 3선 도시들의 정부 및 도시개발

관계자의 관심과 호응이 많았음

  ※ 국내 기업들과 현지 기업들간 기업 상담은 국내 14개 업체가 참여하여 총 110

여건의 상담과 약 4천만불 상당의 사업을 협의

  ※ 양국 관계기관간 실질적인 u-City 중국시장 진출기반 마련 및 교류와 협력을 증

진하기 위하여 국내 관계기관간 MOU 체결

 o 중국 연운항시 서우신구 및 무석시 물연망(한국의 사물지능통신망) 구축 사례 벤

치마킹

  - 중국 연운항시 개발 프로젝트(국내 u-City 사업과 유사)는 전국 10대 항만이자 중

국 14개 대외 개방도시의 하나이며 최근 중국 동부의 공업과 무역, 관광의 중심

지로 부상하고 있음

  - 중국의 u-City 산업발전을 위하여 무석시에 사물망(물연망) R&D센터 및 시범도시

(국내 인천 송도사례와 유사)를 구축하고 있음

  ※ 연운항시 서우신구는 중국 정부가 203억 위엔 규모를 투자하는 국가급 개발 프

로젝트 지구이며, 무석시가 구축한 물연망은 2010년 중국이 10대 유망기술로 사

물지능통신망을 선정하고 1,342억원을 투입

 o 중국내에서 활발한 ICT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사업자인 Alcatel-Lucent 

APAC·R&D 및 Huawei 상해 R&D 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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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미래 시장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싱가폴에 설치되었던 APAC를 중국으로 이

전하였으며, 현재 지능교통(철도분야), 스마트 그리드 분야 등에서 상당한 두각을

보이고 있으며

  - Huawei는 중국 최대이자 세계 2대 네트워크 및 통신장비 공급업체 미래 방송통

신 융합시대에 알맞은 통신장비와 솔루션 개발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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